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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 會式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K)0년 6월 12일(월요일》U 시 02분

■ 會 ^ 顯(第나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매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유근영)

(11 시 02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유근영 (11 시 05분 폐식)

지금부터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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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보고(의사과장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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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재출) 

7-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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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05분 개의》 성공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⑩ 의장 조일환

우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됩고, 지난달 인천 

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 

교육위원님들이 가셔서 직접 선수들을 격려 

해 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율러, 우리 충북을 대표해서 출전하여 

최선을 다해서 물륭한 성적을 거둔 우리 어 

린 선수들, 그리고 평소 훈련에 얘쓰신 지 

도선생님들과 선수단 여러분께도, 또 그간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평 

양에서는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우리 정 

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남북의 교류가 우리 정치, 경 

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도 새 물 

결이 일어나서 우리 교육현장에 앞으로 희 

망이 비춰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에서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이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축 

하하며, 반드시 큰 결실이 있기를 기원해마 

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금 바로 잡 

아드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외에 참 국가적인 

일로 출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그 통보를 받았고 우 

리가 보통 정기회를 할 때는 일일이 우리가 

출석 의결을 안해도 의결한 것으로 보고 출 

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했 

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교육감님이 외국 

에 이렇게 에쓰러 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가 공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했으면 종전에, 종전에 우리가 출 

석요구를 해서 임시희를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개최했을 때에는 출석요구를 의결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민 못 오신다는 것읊 

저희한테 통보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에는 서류를 제가 요구한 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상 앞으로, 대단히 죄송합니 

다. 본회의가 있으면 못 오신다는 것을 서 

면으로 하나만 주셔도 저희 위원님들 다 이 

해하십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 

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국외출장을 떠난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는 출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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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위원님돌이 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1. 경과보고

(11 시 10분》

⑩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6월 2일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공고 제2000-6호로 집희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 

의 •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 다.

2. 재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A| n m

⑩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U1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4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희는 오는 6월 12일 

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 

위원회와 예산 • 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 

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 

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둥 2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 

육비툭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을 각각 심 

의한 우에 6월 14일 저12차 본회의틀 열어서 

결산안을 먼저 심의 • 의결하시겠으며, 마지 

막 날인 6월 16일 저ᅵ3차 본회의률 열어서 

특수학교설립계획안과 함께 조례안을 심 

의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소위원회 활동으로 6월 15 

일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읊 

위해서 본희의롤 휴회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토 나누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 

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희 충청북도교육위 

원희 임시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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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재심의위원회 

설치조례패지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 재 

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특수학교설립계획안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1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11人| 13g )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저|2항 충청복도교육 • 학 

에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 

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특수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에비 비지 

출 승인의 건 둥 이상 5개 안건을 동일국 

소관이므로 알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각각의 안건별로 제 

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김■사롤 

드리며, 이번 임시희에 제출된 충청북도교 

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희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교육감이 교육 • 학 

예에관한조례규칙 둥을 제 • 개정 및 폐지하 

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감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위 

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2000년 2월 28일 

자로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본 조 

례롤 페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법제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 

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 : 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입니다.



현행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 

상중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m2 

이하의 토지를 메각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이자를 5양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관 

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농공 

단지 둥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향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적 

용입니다.

도유재산증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 

를 능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 

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 

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대부 

료 산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 

는 토지에 대한 도유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에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분의 10으 

로 하고자 합니다.

폐 교재 산의 활용촉 진 을위 한특별 법 시 행 령 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의 대부 

료율을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 

다.

셋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 

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대부도 도근 冬":往가 부양'산 가격의 급

격한 변'？■■으즈 지역의 나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 의 H 불가퍼하게 조정이 밀 

요 하 게 ’ 다고 드군 나용 기망자가 없어서 

2회 이상의 1 :? 입찰이 유산된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다고토 5. 는 사용료의 2{取 범위 

내에서 일 정 시 여  안하여 가감할 수 있도 

록 하되 대 •도  드•근 사용료가 1000분외 10 

인 경 우에는 른재적 용을 '칼 수 없도록 지 정 

하여 재산또 斗고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 

고자 합니다.

:제 1U 회-재1차 본화의]

- 참 즈 큼%_空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 산 끈 리 즈 가 정 조 례 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ᅭ n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 것습 U r --

특 수 교 으  염입작정은 음성 못동테에 수 

응되어 있는 체, 지체부자유 둥 장애

아동에 대동•느1 요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S ■스‘ 고 士 I ,- 입상생%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드 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을 키 요 土 도 .  써 장애 률 극복하고 정 상 

인과 같은 성3T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학교성립 겨설으. ■•주요내용은 학교법 인 못 

동네 쫀도산손.너，: 음성 맹동면 통동리 235 

번지 그 : 영동으= 학교 통동분교장 7,150irf 

의 부ᄌ■ 에 14 - 5 2CW만원을 루자하여 유치 

부 1학금 T명 즈군-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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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10명씩 총 7학급 67명을 수 

용할 수 있는 교실 23실을 특수교육에 적합 

하도록 신축하여 2001년 3필 1일 개교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재 

원은 천주교구 천주교의 유지재단의 재산출 

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참 조 특수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끝에 실음)

다음은 1999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 

청에서 작성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률 지난 5월 3일 

부터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2주간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 

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 99년도 세입결 

산은 9,07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7,995 

억 8,400만원이며, 1,077억 2,600만원의 세 

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2억 

1,2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 

은 645억 1,100만원으로써 2000년도 에산재 

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073억 7,900만원을 징 

수결정 하여 99.9%인 9 .073억 1,000만원율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28.1%인

2,546억 6,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1.

인 6,526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산현씩은 

9,087억 6,700만원이며, 88%인 7,99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질 243억 

3,600만원, 사고이월 188억 7,600만원, 도 

합 43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9억 

7,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 

비 5,172억 4,500만원, 울건비 946억 9,700 

만원, 경상이전비 529억 1,900만원, 자본지 

출경비 1,346억 4,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7,600만원, 총 7, 995억 8,400만원이 집행되 

었습니다.

채진액은 대지료 둥 4종 4,700만원, 폐교 

재산 매각 분납금 1억 9,200만원, 왼어민 

교사 임대차 전세금 2억 4,2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32억 1 ,W0만원으로 

총 236억 9,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749억 7,800만원으로 교 

원명에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충당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말 

씀드리면,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 

율성 보장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운영비로 300억 1,30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 99 

년 9월 개교한 경덕초등학교 등 4개교와 

2000년 9월 개교하는 중암초등학교 둥 2개 

교 시설에 185억 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 10 -



[재I i 4t회-재1차 본회의]

부족교실 중축에 75억 4,000만원, 일반시설 

확충에 기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 

육환경 개선사업에 349억 7,000만원, 기관 

시설사업에 102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46억 7,800만왼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 급식시설비로 

104억 9,100만원, 운영비로 65억 8,300만 

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20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2억 4,200만원, 시설비 105억 200 

만왼을 지원하였습니다.

細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1999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

산검사의견서 : 별책1

'99. 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 결산개요 : 별책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결산서 : 별책3

다음은 1999년도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예비비지출 숭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 1,228만 5,830 

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 99년 10월 

23일부터 1〇월 30일까지 청주기계공업고둥

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진대회를 준 

비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 

학년 김선우 학생 외 4명이 제초 작업한 풀 

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능은 이 

동식 축구골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생을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 

상합의배상금 2억 7,283만 5,740원과 ’ 99년 

1월 7일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로 제작된 재활용용품 분리수 

거대가 돌풍에 날려 때마침 지나가던 민간 

인 김진성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건 사고 

에 대한 합의배상금 3,945만 90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참 조 W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6

(■매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 학에법제심의위 

원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 둥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들아감》

⑩  의장 조일환

한 국 소관으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우 

리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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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25분)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 • 결산소 

위원희 구성의 건을 역시 일괄 상정하겠습 

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 

소위원회와 예 산 • 결산소위원희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 

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7 

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 

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결산소 

위원회 구성의 건도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 중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결 

산안은 예산 • 결산소위원회로 즉시 회부하 

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희에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 

한 심사결과를 앞으로 있을 본회의시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룩 하겠 

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송진하, 이기수 두분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오늘 본회의가 들나고 나서부터 6월 15일 

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겠으며, 의 

안관련 현장방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청의 협조도 부탁드립 

니다.

제2차 본회의는 모레 6월 14일 오전 11시 

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희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 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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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 중등교육과장 김 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 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 특수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 1的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화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6

※ 별 책 부 록

► 1999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1

- '99.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개요 : 별책2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 : 별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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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년 6월 14일(수요일) U 시 02분

議 事 B 程 《제U 4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예 관한조례중개정 조_  안

2. W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예관한조례중개정 조래 안( 이충원위원 외 6인 발의 )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h a ! ozm  ?HS|)

⑩ 의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부터 2일간 소위원회 활동 하시 

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 피는 

풀보다 진하다. ” 아마 우리 59년만에 우리 

국민들 7천만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U14희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돌으신 바 있는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 

산•결산소위원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를 듣고 나서 심의 .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테 어제 전체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 

로 충청북도교육위원희행정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기 먼저 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의 • 의결 

한 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



[제114회-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 조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시 04분)

⑩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행 정 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충원위원님께서 전체 위원을 대신해 

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⑯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행 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한 교육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발의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 

리면,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 행령 제10 

조제2항의 규정이 2000년 2월 28일 대통령 

령 제16730호토 개정이 되어 종전의 “ 감사 

는 매년 1〇월 20일 이루에 실시하며 그 기 

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에서 “ 감사기간은 5 

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 감사는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 

하며” 라는 감사실시 시기에 대한 제한 부분 

이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감사 실시시기는 저U차 정 

례회에,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시 • 도 

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 

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도 의회운 

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동 개 

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희와 운 

영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가장 적절한 

시기에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최대한의 

감사성과를 거두고, 나아가서 교육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행 정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저12조제2 항 

에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에서 “정기회 기간중”을 삭제하고 

“ 감사는 매년 5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 

하므로써 행정감사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에고 감사시기 둥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 

으로 행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 개정안 내용 및 신구 

조문 대조표, 진련법 둥은 배부해 드린 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료 위원께서 찬성하시어 전체 교 

육위원 명으로 공동 발의된 민큼 이상과 같 

은 제안설명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 

로 믿으며, 이건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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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14회-재2차 본회의]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7

(끝에 실음)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조일환

이충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을 듣기로 하고，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이충원 위원님이 대표해서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r 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 

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 례 중개 정 조 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11 시 1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1999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읊 상정합니다.

에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⑩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Of기수 

에산 * 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 99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 

월 12일 금번 회기 저U차 본회의 의결에 의 

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희부 

된 날부터 2차에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읊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면, 

’ 98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에산현액 

은 9,087억 6,70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은 각각 9,073억 1,000만원과 7,995 

억 8,400만원으로 1,077억 2,6W만원의 세 

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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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될비, 에비비, 채진 및 채무,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9,073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73억 1,000만원이 수납되고 

2,200만원이 불납결손, 4,7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 

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의존수입이 

6,526억 4,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1.9% 

나 차자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2,546억 

6,500만원으로 2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억 8,400 

만원으로 에산현액 대비 88%가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억 1,200만원으로 예 

산현액의 4.8%정도이며, 불용액은 659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 .2%입니다.

이월액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 

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가 78.1%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이 7 .2%로 ’ 97년도 5 .，에 비해 다소 

높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 
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 

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 1.3%, 

사학지원비 4.4%, 제지출경비 1.5%, 예비비 

가 16.8% 중가한 반면, 급여관리 15,9%, 교 

육사업비 0.3%, 학교비 2.1%, 시설비가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억 3,600만 

원, 사고이월 41건에 188억 7,600만원, 총 

기건에 43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중가하고 금액으로는 222억 4,9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에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 안전 

사고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 3억 

1,200만원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 

된 에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 

니다.

다음은 채편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채진은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 99년도중 

60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159억 2,600만 

원이 소멸되어 ’ 99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 

9,200만원으로 채진액의 대부분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74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읊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 9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에 비해 1,160억 6,9W만원이 중가된 1조 

6,718억 8,300만원이며, 물품의 ’ 99년도 말 

현재액은 11,468점에 615억 2,500만원으로 

’ 98년도 말 현재액 9,839점 499억 1,400만 

원에 비해 ’ 99년도 중에 2,309점 146억 

3,300만원의 중가와 680점 30억 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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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U 4회-재2차 본회의]

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 99회 

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 

액은 총 수입이 9,073억 1,000만원이고, 총 

지출이 7,995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1,077억 2,600만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 

산 전에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 

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중명 

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 

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 

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 

행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 사 

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룩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르 

는 둥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 

우 세출예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읊 기 

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앞에서 지적한 개선사항을 부 

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 

안대로의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건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 

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 

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ᅳ 참 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검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S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 

아감》

⑩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 습니 다.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질의 답변은 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에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 

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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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14회-재2차 본회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 시 19분)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오들 의결한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결산안은 바로 교육감에게 제 

출되어 차기 도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作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6될 16일 오전 11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시 20분 산회)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 전원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 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특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7 

► »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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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3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y  6월 16일(금요일》 11시 32분

_ 事 旧 程 《저I U 4회 임시회 재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 • 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패지 조례 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특수학교설립계획안一 —

附議된 案件 ^

1.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 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_ 지조례안 (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 례 안( 교육감 제출》

3 . 특수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재출)

(11 시 32분 개의)

⑩ 의장대리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롤 부탁 

드리 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의안관련하여 특수학교 설립예정 

지인 음성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간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관 

련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오놀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 

님과 교육감 제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롤 보고 받으신 후, 현장을 다녀오신 

특수학교 설립계획안과 함께 심의 • 의결하 

시겠습니다. 1 2

1.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재심의위원회 

설치조례패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 비록별 회계소관공유재 

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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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학에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 회 계 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위원장 

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각각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 

옴》

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 사소위원회 이 상일 위 원입 니 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교 

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 외 1건 

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두 건 

의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2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 

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2 

건의 조례안 모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충청 북도교■육 • 학예 법제심 의 위 왼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

[재114회-저|3차 본회의]

리겠습니다.

본 페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례로 규정하 

였던 사항이 동 시행령에 포함되었고, 그 

외 기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 

의 의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취 

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을 완화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 

부시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 

정, 폐교재산 등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 

용료을 조정과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 

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 

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 

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건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심도있 

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소위원 

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 

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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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14회-재3차 본회의]

감사합니다.

細 참 조 심사보고서(충청북도교육 • 학예법 

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 , 충청 북 

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9

(끝에 실음)

⑩ 의장대리 이기수

이상일위 왼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 학 

에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 

심 의 위 원회 설 치 조례폐지 조례 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 희 계 소관공유재 산관리 조례중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 특수학교설립계획안

(11 시 40분》

⑩ 의장대리 이기수

몰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수학교설립계 

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진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수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심사 및 예산 • 결산등 소위 

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으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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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14화-제3차 본회의]

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산회 및 저U 14회 충

회기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

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다.

립니다. (11 시 41분 _ 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〇 출석공무원 : 12영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 중등교육과장 김 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교육정보화과 채수병,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별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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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 0 0 0 . 7 . .

의 

위

위 원 이 기 수

의사국장 신 춘우





(별첨 1》

0

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R 會(臨時會》 2000.6.12.-6,16.(5 01«!)

B  H 寺 附 議 案 件 備  考

6 月 1211 ( 月》

( 1 0 : 3 0 》

( 1 1 : _

□  敎育委1 德議會

□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1

1. 第 114回 忠 演 北 道敎育委員會( _ 會 》f 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 6. 12 .-6 . 1 6 .( 5 B 間}

2. 忠濟北道敎育 * 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_

sn.QQ\
銳明)

3. 忠消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說 明 》

4. 特殊學校設立計劃案(提案說明》

5. 1999年度 忠消北道敎育資特別會計 歲入 • 歲出決算 承認의 件 

(提案說明)

6. 年度 忠消北違敎育資特別會計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提  

案說明》

7. 條例審査小委員會 構成의 件

8. 豫算 • 決算小委員會 m 成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1

□  小委員會 活動

- 條例審査小委員會

- 豫 算 •決 算 小 委 員 會

6 月 1 3 0  (火》 □  小委員會 活動

- 豫 算 • 決算小委員會

本 會 議  休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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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月 14R (水》

(11：00) [第2次 本會議 開議I
1. 忠消北道敎育委員會行政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19ffl年度 忠消北道敎育費特別會計 歲入 • 歲出決算 承認의 件

3. 1999年度 忠淸北道敎育資特別會計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第2次 本會議 散會1

□ 小委員會 活動

- 條例審査小委員會

6/1 1511 (木》 □ 小委員會 活動 ▲ 舍 ，液 休 命

- 條例審査小委員會

□ 議案顯職 現場誌問 1
!

6月 16 R (金》

(11:30》 [第3次 本會議 開議】

1. 忠演北道敎育 * 學藝法■審議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

2. 忠 潮 t道敎W S 特 別 齡 t所管公有M 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特殊學校設立計劃業

[第3次 本會議 散會]

졌 閉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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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 의 안 번 호 제 께 - / 호

M  결  i 2000. 多 .서 .
i 년 월 일  1 (제  / / ᄊ  회 》/

충청북E i육 • 則■심의위원회설치조■지조■안

i
i 제 출  자j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2GOO. 〇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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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 • 학예 법제심의위원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 /  | 제출년월일: 2000. 5. 건 .
번 호; "ᅡ '  | 제 줄 자 : 충청북도교육감

Q 패지사유 I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법 률시 행 령( 대 통령 령 제 16730호,2000.2.28》의 개 정 으로 | 

인하여 본 조례룰 폐지하고자 함. :

□  주요골자

I □  폐지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I -

□  조 례  안 : 별 첨

□  참고사항 : 관계 법 령발췌 서 1부.



충청북도교육 • 학예 법제 심의위원희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충 청 북 도 교 육  • 학 예 법 제 심 의 위 원 회 설 치 조 례 (조 례  제207호, 1964.11.25》는  이를 

폐 자 한 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所30表  2000.22a)

제 16조 (법 제 심 의 위 원 회 )  ① 교 육 감 이  교 육 • 학예에  관 한  조 례 안 올  교 육 위 원  

회에 제 출 하 거 나  교육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 지 하 고 자  하는  경 우 에  이 

를 심 의 하 기  위하여 교 육 감 소 속 하 에  법 제 심 의 위 원 회  (이 하  이 조 에 서  “ 위 

원 회 ” 라 한 다 )를  둔다.

②  위원 회 는  위 원 장 올  포 함 한  15인 이내의 위 원 으 로  구 성 하 고 ，위 원 회 의  위 

원 장 은  부 교 육 감 이  된다.

③  위원 회 는  위 원 장 을  포 함 한  재 적 위 원  과반수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각 시 • 도 의  교 육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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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3>

의 안 번 호 제  多’우- _

의 결
년  월 일

2 0 0 0 . 1  j 多 .

(제  / M  희 》

충청북도교육미특별회계소관공유계산관리조_ 중개정조_ 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2 0 0 0  . 5  . 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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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 조_  중개정 조례 안

제출년월일  : 2000. 5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제 안 사 유

〇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〇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생략 (안  제7 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 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  

〇 행정재산  사 용 허 가 조 건  일부 완화  (안  제 14조)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줄을  생략토록 하고 사용허가  

표지 부착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〇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  

정 (안  제22조)

••현행 도유(교육》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

•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 호 대 상 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증에 게 0 0 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이자를  5퍼센트로  하향조정 함.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농공단지등에 필요한  토  

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O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 (안  제然조 )

-도 유 (교 육 》재산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의안

번호
/부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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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於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〇〇〇분의 1〇으로 하 

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주 거 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  

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300분의 親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10(30 

분의 10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

-기존에  벤처기업전용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특례로  적용하던 도유(교  

육》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1000분의 10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까지 확대.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료  율 

을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정함.

O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신설 

(안  제23조의2》

-대 부 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 

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 

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 유 (교 육 》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 
산의 대부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  개 정 근 거

O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6267하  

O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於 18호)

O 교육부공유재산관리조례  참고 시안

□  조 례 안  : 별  첨

□  참 고 사 항

〇 신 ，구조문  대 비 표  : 별첨 

〇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제산관리조_ 중개정 조_ 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 

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 

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저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동조 제6 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 

득 -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칙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歎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한다.

제20조의2중 “ 제100조제2항제5호” 를 “ 제100조제2항제5호 • 제4항”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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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제6호중 “ 지역의 M롤  삭제한다 .

제器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 

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然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 항제1호중 “ 영 저I我조  저12항 

제6表  제11호̂  제16호” 를 “ 영 제95조제2항제2表  저16之  제10表  제11호 및 

제16호” 로 하며, 동항  저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제4호중  

“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를 “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저1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  

지, 산업입지및개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방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제我조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然조제3 항중 “ 영 제92조제3 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 • 채석” 을 “ 목축  * 

광업 • 채석” 으로 하고，동조  제4항중  “ 영 제92조제3 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을 삭제하며, 동 조  제6 항중 “ 1000분의 25” 를 “ 당해재산  평 

정가격의 1000분의 25” 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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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7항중 ᆻ영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올 삭제하고，동조  제 

8 항중 “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를 “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로 하며，동조  제 

9 항중 “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올 삭제하고 “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 

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자 가  사용하는  경우” 를 “ 또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 용 하 는  벤처기업 장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로 하며, “ 하되，월 

할로 계산” 을 삭제하고, 동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폐교재산의활용촉진올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연 

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K500분의 粉이상으로  한다.

제我조의2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과  제1항 본문  괄호안의 “사용료^ 변상 

금을” 을 “ 사용료寒” 로 하며，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디-.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 

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 

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 저12항 - 제4항 • 저1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 

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 용 료 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 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3 저U호가목중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를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로 하고, “ 이상으로  제조업인사업” 을 “ 이상 

인 사업” 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을 “ 이상인 

사업” 으로 하고，동호  다목율  다음과 같이 하며，동호  마목중 “ 수출지향  

형” 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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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期0 명 이상인  사업

제然조의3 제2호가목중  “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을 “ 미만인  사 업 ” 으로 하

고, 동호 나목올 다음과 같이 하며，동호  라목중 “ 수출지향형” 을  삭제한다.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제然조의3 저13호가목중  “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올 “ 미만인  사업” 으로 하

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중 “ 수출지향형” 을 삭제한다.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敬0 명 미만인 사업

제沒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親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 

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 지 를  대상으로 산 
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 가 한  경우는 건 

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  
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 지 평 가 액 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 용 하 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 용 으 로  사용하는  

면적올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용 으 로  사용하  

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으 로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  사용하는  면적
과 공용으로  시■용하는 총면적  x ------------------------------------------------------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종면적》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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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 저1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 

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저1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 

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 

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I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마. 지 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I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둥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i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 출 기 준 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동조 제4 항중 “ 제1항 내지 제3 항” 을  “ 제 1항 및 

제2항” 으로 하며，“ 유예할” 을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둥의 사 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 

부료《사용료  • 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然조  제명 “ 대부 및 사 용 허 가 정 리 부  비치” 를 “ 대부정리부  비치” 로 하고, 

제i 항중 " 공유재산” 을 삭제하며, “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ᄇ를 “ 대부정리  

부” 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 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중  “ 위치하거나” 를 “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 또는” 으로 하고, 동항  저13호중 “ 건축  최소면적에” 寒 “ 건축법  

시행령 제歎조의 규정어r 로 한다. .

제45조중 “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  

택포함》과 그 부대시설” 을  “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으  

로 한다.

제였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我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5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중  “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을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 지침 • 편 람  

둥 예규를” 로 한다.

•부 ^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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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둥의 적용례 ) 제器조제1항제3호 • 제4호, 저12항 제2 

호, 저1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然조제2항，제6 항 

단서，저19항，제10항, 제我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요율 및 제$ 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 

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 계 약 • 사  

용허가에 의하여 계 속 대 부 • 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 부 료 • 사용료  

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  

를 포함한다 )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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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 조 (은 닉 재 산 와  신고에  대 한  보상금  지급 ) 제6조 (은 닉 계 산 의  신고에  대한  보 상 금  지급}

①  (생 략 》 ①  (현 행 과  같음》

1. (생 략 》 1. (현 행 과  같 음 》

2. (생 략 》 2. (현 행 과  같음 )

②  (생 략 ) ③  (현 행 과  같음》

浪)보상극은  스»고자의 인 감 증 명 서 와  각서를 ③ 보 상 금 은  시고자■의 은 닉 계산시고서  전수

받於本  공유채스V으 로  환정되  연도의 암임 후  담당공무워의  혀지조사  경과에  의하여

까지 名!전 스1고이에가1 지 급 하 여 야  하다. 신 고 이 에 게  지금하며  지 규 기 하 은  공유제사

다마  부 妄 이 하  사 정 으 로  典이이  직접 수 으토  확정되 여도의 맞임까지로  한다.

我함  수  없 #  때 에는  대 리 인 음  지정함  수

인다  이 경우에 는  각서 . 위 임 장  및 수령대

2| 9! 의 ?1 감종명 옵  제 중 하 여  야  한다.

松 一 ⑥  (생 략 ) ④ 〜 (ID (현 행 과  같음 )

제7 조 (공 유 재 산 심 의 회 ) ① - ③  (생 략 } 제7조 (공 유 재 산 심 의 회 》① ■"③ (현 행 과  같음 )

④  (생 략 》 ©  (현 행 과  같음》

i . (생 략 》 1. (현 행 과  같음 )

2. 증요재산의  대부 또 는  매각에  字}•하사함 1 2. (산  제}

3. 기타  공유재산에  과 하  중 요 하 사 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과하여 재산관리관이

S  (생  략》

! 중 요 하 다 고  인정하는  사항

1 ⑤  (현 행 과  같음 )

〈신 섬 〉 | 演)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 규것에  해 당 하 는  재산의 최 득 *  처분에 대

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식 의 #  생략함

수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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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m 조(처분게워의 용도》공유재산의 처분재워 제8조 (삭 제)

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용하는 세로운 재

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워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줄연 • 줄자할

수 인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제산 또는

법령 • 조례 둥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立
제14조(사용허가조건》(생략)

1.-4. (생략》

5. 손해보험증서 제著

6. 사용허 가표 지 부 작

7. -8. (생략)

제17조(붐유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

제14조(사용허가조건〉(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제17조 (삭 제》

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이정되는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읖  

영 제粉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

재산은 이 #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

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섬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함 핑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적정한 관리와 처분음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음 파악하여야 한다.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음 파악하여 그 내용

1. 〜5.( 생략)

授)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하며 재

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병히 유의하여 공

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L -5X 현행과 같음)

種) (삭제》

는 별도 재산목록음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

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하여 재산운

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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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0조 의 2(의 국 인 투 자 기 업 의  범위》영 제88조 제20조 의 2(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의  범위》-------------

제 1항 제 10호，제89조，제90조제1항제2호, 제 

91조제3항, 제斑조 의 2， 제我조제2 항제27호 ， 

제96조저110한. 제 100조제2 항제5호 규정에

의한  의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  

자 촉 진 법 을  준용한다 .

--------------------------^|j l 〇〇S  ̂ 12^1*^1551 •

제20조 의 3(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부 • 매각대상 제 20조 의 3(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부 * 매각대상

둥 》(생 략 》 둥) (현 행 과  같음 )

1 . -5 .  (생 략 } 1 . - 5 .  (현 행 과  같음)

6. 기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6. — -------------------------- --------------------------------

핑 요 하 다 고  이 정 하 는  지역의 공유재산 —----------- ----------(삭 제 )----------- ------------

제 然 조 (매 각 대 금 의  분 할 납 부  둥》①  (생략 ) 제 我 조 (매 각 대 금 의  분할납부  둥》①  (현 행 과

1 .-2 .  (생 략 )

<소1_설)

같 읍 》

1 . - 2 .  (현 행 과  같음》

3. 영 제效조제2 항제8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각 하 는  때

<신 설>"、 ■니|| mi..■— ’ 4. 생 확보호범에  의하  보호대상자  - 영세농

가  또 는  저소독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②  (생 략 》

의 토지름  매각하는  때

②  (현 행 과  같음 )

1. 영 제95조제2항제8 호의 규정에 의하여 L  (삼  제}

매각하 는  때

2. (생 략 } 2. (현 행 과  같음》

3. 생활보호법에  의 하  보호대상자  • 영세농 3. (삭  제 )

가  또 는  저 소 득 #에 게  400저！곱미터 이

하의  토 지 름  매 각 하 는  때

③  (생 략 》 ③  (현 행 과  같 음 》

1. 영 제« 조제2항제6 호. 제 11호  제16호의 1. •영  체沒조제2한제2호. 제6호• 제 10호. 제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 는  때 11 ■*햇*! 금̂̂ ;걸J 꽃도™"-，，"-，

2 .~ 4  (생  략》》 Z - 4 .  (현 행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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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望)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과하법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 개 발사업 용지. 기 업 활동규제 와화
에과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핑 요 #  토지름 당해
사업 시 행 자에 게 매 각하는 경 우

④ (생략》 (致 (현행과 같음)
1 .-3 . (생략) L -3 .  (현행과 같음》

4. 외국인 준권:z L tiM _ 空5L건 필 요 한 4 x|- ̂ | •목■"적 "상* -—

재산을 매각하는 때 ---------------- -——

제然조(대부료 또는 사용요율》① (생략) 제幻조(대부료 또는 사용요윤》① (현행과같

음》
像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 (2)농경지륜 심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작목적으토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유료는
부며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1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토 한
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〇〇〇분의 150 또| 立
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부의 50중 저렴1

한 금액으로 한다. !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i ③목죽 • 광업 * 채석-----------------------------

|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 -------------------------------------------------------

는 사용료를 정수한다. i ~ *
1 .-2 . (생략》 1 1 .-2 . (현행과 같음》

好)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밀 제4호의 규정I 八方、、 / » V. —vl \1 W \ -1 "~™' ■"—
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 연간대

!J ____ ______ *________ ____ ______ _______ ____

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 ----- ----- ----------- -----—---------------- ------- -一

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

1.ᅳ2. (생략) 1.ᅳ2.(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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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 거 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  

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務 로  한다.

도̂— •— 버*，""™"™™ 하™«*»**™™**

***— ------- — 당해 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프凶41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I

m  영 제後조제3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교| 

육감이 대부료 둥을 따 로  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 용요  

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3.( 생략》

⑧영 제 秘 조 제 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인이 공 장 건 설 윤  목적요로 공

,Vl_i關 n « -

CZ) ’

1 . - 3 X 현행과 같음》 '
遠)--------------------- -----------------------------------------

MW-H—XWW •_» —，—，■—，■_ —，_，• aw MH «»>—•• _• 공̂ | H ， 융" 가

유재산윤 사용하는 정 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K )이상으로 하되，월 할 토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승연구집단화다지 및 배처기업집적시설

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Z L 술 

연구 진단화다지의 지 정 음  받은 자 또는

___________    이„   _____ ____________ ____ _ __

,

d 게) : ； 」—*"™: :
i ------------——̂  ---------------------------- -—  -----------

는 페처기업 집적시섬의 섬치자가 사용하

벤처기업 진적시성의 섬 치 자 가  사용하는 거 나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경우 _ 부료 또는 사 용 요 을 은  당해 재산 위하여 설 치한 공 유 재 산 을  사용하는 벤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 기업 창업자 또 는  지워과련 개이 •단 체 *

할토 계산할 수 있다.

< 스1 섞 >

범 ® ] . 기과에서 시•용하는 경우—

m m 교재산의 황 # .지 옴 위  한특별법 시행령

제3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 한  연?v  대부료율

온  당해 폐교재 산  평정가경의 1000분의 30

이 상 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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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대부료 둥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올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 

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하 연가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음

포합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 
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 
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然조의 규정에 불구i 
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제23조의2(대부료 둥에 관한 특례》①--------

_______대________ ________육 ____

증 가 율 대부료인상유
1

-------------------  ! ---------------- ----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 이 상  500%미만 
500%이 상

10%+( 승가읍-10%) x 〇,3 
13%+(승 가윤- :次)%》x 〇. 1
1分九•以 증가유-50%)

증 가 유-100%) 父 0.03 
22%+(증가 윤-200% )x 〇.〇l 
25%+(증가 윤-500%》x 0.005

1

<i L M >

<iL M >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種)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
는 사유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며동으
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
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핑요
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탕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찾이 유참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 저12항 • 제4항 • 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였)퍼센트 범위내에서 임정기간에 한하
여 이를 가감조정 함 수 있다.

保)제然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
유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을 적용 받는자*?!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
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현행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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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 행 과  같음》

가. 의국이 투자및 외 자도입 에 과한법 륨시 행 기、 외 국인 투자•촉:러 법 제9조 ----------------------

령 제13조의 규 정에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 업 부 문 으 로 서  외 ------------ ----------------------------- -— :— ，~■며

국인 투자금액이 미 화  100만달러 £1상 -------------  — ‘— ----------- ----------- -_ -이 상

으로 저！조업이 사업 S U M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 화  2천만달러 있 나 . ----------------------------------------------- -----------〇|

상 으로 제조업인 사업 상인 사업

다. 고 용 창 # 효과가 300명 이 상 으 로  제조 다. 1임평균 고용이워이 300명이상이 사업

a 았,스■

라. (생 략 》 라. (현 행 과  같음)
마 .수-多지향형 외국인 투 자 기 업 으 로 서  전 nk  d 제 )------ ------------------ ----- ------------

체 생산량의 100퍼센트-푯 수 출 하 는  사 ——----------------------------------------— ..，，，—

업 —

바 .~ 사 . (생 략 》 바 ， 사. (현 행 과  같음)

2. (생 략 》 2. (현 행 과  같음)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 그? - .... ■ .... ■ … w ■ 때 과！山轉■네 ■ .■广n ■„ 「厂 ....  ...r 一 :'T ,uii ..rM『广흐

상 2처만담러 미 만 으 로  제조업인 사업 — ----------------------- 미만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 과가 次)0명 이 상  300명 머만 나. 1임평균 고용인워이 200명 이 상  300명

으로 제조업인 사업 미만인 사업

다‘ (생 략 》 다. (현 행 과  같음)

라. 수 #지 향 형  외국인 투 자 기업으로서 전 근호* (，아 ' 저 M轉,，_•，•-_： _轉 !며 ■며，，. _비>뼈 ᅵ

체 생산량의 75퍼 센 트 이 상  100퍼센트

미만율 수출하 는  사업 ------- ---- ---------- ------ ----

마 .一바 . (생 략 》 마. -  바. (현 행 과  같 음 》

3. (생 략 》 3. (현 행 과  같 음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 화  500만달러이 가 _ ----------------------------------------------------- -

상 1처만•담러 미민•으로 제조업이 사업 ----------------------------------- •미만인 사•업

나. 고용 창 츰 효 과 가  1CK)명 이 상  었X)명미만 나. 1임평균 고名•이워이 100명 이 상  200명

으로 제조업이 사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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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략)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 

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 

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사. (생략)

제沒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 M

다. (현행과 같음)

마.〜사, (현행과 같음》

제務조(건몸대부료 산 # 기 최  저123조의 규정

에 의하 건물의 대부료 산츰은 다음 각호| 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의 기주에 의하다. i 의 기준에 의한다.

L 거품저체의 대부에 인어서는 거寒•평가액| 1. 거물?»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

과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 과부지평가액음 합산한 금액음 재산의

의 거 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 륜 포함1 평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 평 가액은

한다. 이하 갖다)유 한산하 금액유 재산i 당해 거듬의 바다면적이의에 건몸의 사

의 편가액으로 하다. 1 용자가 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寒' 대상

으로 산츰한다. 다만. 경계가 북명확하

2. 2증 건몸음 증병.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여 저용면적 산줄이 불가한 경우는 건

즉 법 에 의 한 현 재 의 건 _  읍읍 역 산 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이하같다》을 산출

하여 평가하여야 하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음 합i 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산한 금액음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 저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考누다II, .  ini n 1.1?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음 합하 평가액

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
t
! 하여 산출 한다.

£|셨」法立生조出至呈

했[空선立보受스班 ■■핫호보3

과 공#으로 사#하는 # 버적 x --------------

{거#의 경冬뉴 해당충의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듬이

#며적》 저#으로 사#하는 .며적

(건물와 경우는 혀1당층의

48 -



현 행 개 정 안

3. 3 # 이상의 거 물 음  충별로 대부하는 경우 3. 제 1호 • 저!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 거물

에 는  커 품 평 가 액 과  다 #  각호의 금 액 을 의 전부 또는 임 부 를  대부하는 경우에

한스}•하 극 매 #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는 건 물 평 가 액 과  다음 각호의 금 액음

한 立

가. 1층은 부지평 가 액 의  2분의 1

나. 2층은 부 지 평 가 액 의  2분의 1
다. 3층 은  부 지 평 가 액 의  3분의 1
라. 4층 이 상 온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1지 하 심 (2층 이 하  거들의 지하심 포 함 》은

합 산 하  금 액 음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 # 은 부 지 평 가 액 의  3부의 2

나. 2층은 부 지 평 가 액 의  2분의 1

다. 지 하 충 은  저M호 #  적용한다.

4. 제 1호 * 저1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부 지 평 가 액 의  3분의 i

4  거發의 임 부 #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

름 받 은 자 가  저各으로 사 #하 는  면적에 의 건북 저부 또 는  임 부 #  대부하는 경

다 # 사 람 과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 적음 우 에 는  건 물 평 가 액 과  다음 각호의 금액

합하여 당해 재산의 편가액유 경정하여 -%- 함 산 하  극 액 음  당해 재산의 평가매

야 한다. 이 경우 공公으로 사유하는 면 으로 하다.

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 #  한다. 가. 1층은 부지평 가 액 의  2분의 1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 받은 저公으로 사유하는
자가 다른사람 면 ?4
과 공 .으 로  - 父 ---------------------------
사용하는 #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자#이 저용으로

스1•，용하는총,면궜.

< 今! 설 〉

나. 2층은 부지 평 가 액 의  3분의 1

다. 3층은 부 지 평 가 액 의  4분의 1
라. 4층 이 상 은  부지 평 가 액 의  5분의 1
마. 지 하 1층은 부 지 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충 이 하 는  부지평가액회 5분의 1

5. 지하에 단 독 으 로  있 는  건물 동에 대하여

는 거 물 평 가 액 과  다 욕  각호의 금액음 함
산 한  금 액 옴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立
가. 지 하 1층 은  부 지 평 가 액 의  2분의 1
나. 지하2층 은  부 지 평 가 액 의  3분의 1 
다. 지하3충 이 하 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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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s .>

제26조(대부료 둥의 납기》①ᅳ②(생략》

(3)경작목적으로 대부하 농지의 경우에는

6. 재산과리과이 대부?1몸의 특수하 사정으
로 공용면적의 산층이 심히 불합리하다
고 이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른 기준음 적용하여 공용면적음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 정 하는 사함에 대하여 구체 적이 # 빙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음 데부료 산
정조서에 척부하여야 하다_

제務조(대부료 둥의 납기》①ᅳ②(현행과 같 
음》

沒) (삭  제》
지방세법 제1公7조의 규정에 의하 농지의
수입금이 화•정뒤 낫로부터 60임 이내로 함
수 인다. 이 경우 계약 #료  연도의 대부료
는 대부기 간 종료 전에 이륜 납부하게 하여

야 하다.
好)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
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등 사용제하》_ 부료 수입은 재

— —■ —■ 〇e|| ■거 c다* —:주... :것 후!* ———■

제27조(대부료 돗의 사용》재산과리관이 과리
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
타재원 으로 사용하여 서 는 이*니 뒤 다. 료 * 변상금음 포함하다) 수입으로 우선 #

제然조(대부 및 사유허가정리부 비치》(!)공유
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 가정리부롤 비 치 하여 야 하다.

② (생략)

당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IX삭 제)-------------
—  -  : ■—■■■ * 上公
fc} :ᄌ나 pfl >Ht~r * 더 n 서 一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스1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

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올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1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시탁 -iLiiiiii.uiMM—Jli—■*.*«*-3*—*fc«i'*，…，ml'HIM inII，m4，， 유！，? II1 >1 7 111..Ill- mi i ■ m i WMi JlWb—w—JL—>i 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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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스1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스1라으로 구분하다) 으
토 한다.

제36조(수의 계약 매각범위 둥》①ᅳ② (생략》 제%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둥》①ᅳ② (현행

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 도 • 폐 2. -------------—

구거 •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 
各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다 — — 위치하:계나 동임우|의 사유지에 듬
지둥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근타 '서유1*우1 j부■ 다̂ 키 누= ，•■ᅵ>，_■ ■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 ------------- ---------------------

3.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2 ______ ______ _____ ____ ____________ ：—；—----

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 000제곱 
미터이하로서 1歎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 

지(특정 건축물정 리 에 관한특별조치 법 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 
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 
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 
롭 체외하 자여면적이 거 .  최소면적에

-------------- ------------------------ -------------

一거 측1H 시 행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 
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계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액도 집단화된 부볼에 한하 
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령 제 조 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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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 
육감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

제45조(정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호,...스 L i ,흐 , , , , , , _ :京::§ i준:쁘(:空.옴.전,

세주택 포함)과 그 부 대 시 성 음 말한다. 

<소1一보〉

소유하는 공冬주택-

제55조의2(주용》채귀?I 공용저세주택에 대

하여는 제45조 나I 지 제55조의 규정음 주

제5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음 준용할 수 있다.

용한다.

] 제57조(준용》--

•국유재산의 짐의회시 • 지침 • 편람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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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계정법]

제73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와  그 사무의  위 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 

하는 공유재산올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

제77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 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올  얻어야  한다.

②  저U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공 유 재 산 심 의 회 》 ①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웅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資)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8조 (은 닉 된  공유제산의  신고에  대한  보 상 》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 급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국인투자에  대한  조 세 감 면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독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公7조 《정 의 》 농지세에서 사 '■§■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 하  이절에서 “ 농작물” 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 를  말한다.

Z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올  재배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올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 연초，유채,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작물을 말한다.

[공업 배치 및공장설 립 에 관한법 률]

제2조 (정 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4丄7, 95.12.29 법 

5091. 96.12.31. 99.2.8)

1. “ 공장” 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둥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 제조시설등” 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장하 

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중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 

전촉진 및 신설 또는 중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 성장관리지역” 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 

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자연보전지역” 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我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 

역을 말한다.

6. “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 배치 및공장설 립에 관한법 률시 행 령]

제4조의3(아파트 형 공 장 》법 제2조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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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정 의 》

6. “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 • 지식산업 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둥의 용지 • 조 

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 • 전시시설  • 유통시설둥의 용지조성 

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 문화시설  • 의료복지시설 • 체육시설  • 

관광휴양시설둥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 • 철도 • 항만  • 궤도  • 운하  • 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 • 통신 • 가스  • 유류  및 원료둥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7조 (국  • 공유지의  처 분 제 한 둥 》 ①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 단체 

소유의 토지토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寒)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 

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찼)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저松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 

청이 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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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14조(국유재산둥의  처분에 관한 특례》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청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 

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 

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 

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 

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벤처 기 업 육성 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19조《국  - 공유  재산의 매각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방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 

치 • 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 • 임대료  * 임대기간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등기 • 등록  및 대장관리둥 )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公4조 《공유 재 산 관 리 계 획 》②  법 제77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 

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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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 천만원이상《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i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둥의평가에 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  • 군 •자 치 구 의  경우에 

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  • 군 • 자 치 구 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둥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公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 처분 

a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제92조 (대부료율 과  대부재산의 평 가 》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 

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다른법령에서  공유계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  제i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이 경우 저U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 

은  사 용 • 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 정 하 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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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 

다만，동일 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 

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가공시및토지둥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  법 

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99. 4. 期  삭제>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 • 광업 * 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둥을 따로 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93조 (손 해 보 험 계 약 》건물，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 상 • 무상을 불문하  

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에조(잡종재산의  매각》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 면 

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하천법 제器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 

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 

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 58 -



시용하게될  재산올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 

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제 100조 (대 금 납 부 와  연 납 》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올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 

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  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저U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 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敗 조 의 4(잡종재산의  신 탁 》

①  법 제燃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올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부 

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 

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 

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계 

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올  얻고, 당해 신탁재 산 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둥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다. 다만, 둥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

之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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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 한특별법시 행 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 할 제 한 》 법제49조 저U 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H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악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저U호 내지 저k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於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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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시

의안변 호 제 / / 分！ - J  호

의 결

년 월 임1一 SL 輩스

m o . 6 . m .

(제  _  회 )

특수학교 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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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학 교  설 립 계 획 (안 )

의 안 
번 호

//우  -J
제출년월일 : 2000. 5. M
7)1 ，도 vl '.노 zk) ^  d  一7 〇 ~7\-시I ，코' 7T ，方•〇 파노있卜1To

□ 설립목적

〇 정신지체  및 지체부사유  장애아동에  대한 유 지원  및 초 등 학 교  과정에 준 하 는  

교육과  일상  생각에 민요한  시식, 기늣유 가 대  상애단  극복하고  인산다운  m  
영위하새  # 유 복 시 으 로  한

□ 설립계획

0  학교명 : 꽃 동 네 학 교 (가 칭 》

0  설립자  : 학 교 법 인 꽃 동 네 현 도 학 원  이사장  

0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235번지 

0  개교예정일  : 2001. 3. 1.

O 학생수용계획

、、구분 

학'd X

유치부 | 1학년 1 2학년 | 3학년 | 4학년 1 5학년
.....   .... . _ . — .    ： —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L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i

6 학년 |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1 학급 i 학생 1 학급 i 학생 1 학급1 학생 학급 | 학생 학급| 학생

2001 1 7 1 10 1 10 1 | 10 | : ! 1 4 37

2002 1 7 i 10 I 10 ； 1 1 10 ! 1 10  ̂ I
.............一'-....... ᅵ

5 47

■ 1 7 1 10 1 10 1 1 10 I 1 h o  ! 1 1 10
— . 1 1 j .. i.............. 1 6 57

2004 1 7 1 10 1 10 ! 1 10 ! 1 10 i 1 ! 10 ̂ ， ： 1 : 10 7 67

故



0  부지확보 계획

-  기 준 : 4,000m:

-  확보계획 : 7,150m-’

O 시설확보 계획

구 ir 종 계 ■ 0  년 ■  년
비고실수 1 면적(IT카 실수 면적( rrf) 실수 면적 ( m:)

보 통 교 실 7 1 3潔.燃 7 然2. 燃

관 리 실
1

5 I 157.® 5 157.59

특별교실 및 특수활동실 5 ! 416.16 5 416.16

보건위생실 및 기타시설 B ： m . is 6 759.78 ! |1_________________ __________
게 | 간  I 1,696.41 23 1,696,41 | | |

O 재원확보 방안 : 재단법인 성수교구신수교회 유지재단 재산it■연금으로 숭당

□  참고사항

0  근거법령 : 붙임과 같음 
〇 위치도 및 지적도 : # 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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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기 본 법

근 거  법 령

제 11조 (학 교  등의 설 립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 

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 경영달 수 있다.

I 초 . 중 등 교 육 법  I

제4 조(학교의  설립  등 》 D학 교 .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설비 등 대통 

병 령이 성하는 설립 기순윤 갖주어야  한다.

.寒사립학교寒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 교육감” 이라 한 다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石 도 국 ■ 굴 도 급 7 준 규 급 — |

제15조(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②설립주체 및 교육법 제81조 제6호(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저1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설립 •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시행령 제S 조(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한 학교설 

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 

를 시 • 도교육감에게 제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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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W 하각급학교설립 • 운 영 규 정 耳 ᄀ

제2 조 (학교설립계획서 둥의 제출) 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이하  “ 영” 이라  한다)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 • 초등학  

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공민학교  • 고 등 공 민 학 교  •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 각급학교  라 한다 )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 • 경 

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  

계획서를  특별시 • 광역시  • 도 교 육 감 (이 하  “ 시 • 도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제 

줄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  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 

확보계획

찧제1항제1호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 년 이내 

이어야  한다.



꽃 동 네 학 교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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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

의안번호 제 114 - 4 호

의결년월일
2000. ^. ¥ .  

(제//必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 줄 자 중 청 북도 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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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년월일 : 2000. 5.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물 제«조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 

육위원화 심의 * 의결을 반고자 함.

2. 주요골자

’然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1 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10그67,210원，

세출결산액은 799,583,988,■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3,212,316,640원이그I，

순 세계잉여금은 公4,511，621，710원 , 국고보조금 잔액은 2,240,000원으로서 

총 107,726,178,3잤)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3.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99.중정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결산검 사의 견서 : 따로붙임 ,

나. ’9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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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

의안번호 제 나  一夕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6. /公 

(제  / / 公:회 )

_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제 출 년 월 일 2000. 5.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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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去

제 출 년 월 일  : 2000. 5. 그多.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e|국 기획관e|과

□  제 안 이 유

1999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출 예 산  중  예 비 비 지 출 에  대하여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寒  저恨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歎 조 의  규 정 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의  • 의 결 을  얻 고 자  함.

□  주 요 골 자

〇 지 舍 건  수 :  2 건 

〇 지 출 결 정 액  : 312,287,000원  

〇 지 출 액 :3 1 2 ,‘표 ，然 0원  

〇 잔 액 : 1 ,170원

〇 지 출 사 항

①  청 주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학 생 사 고  손 해 베 상  합의  배 상 금  272,835,740원

②  제 천 중 학 교  민 간 인  사 망 사 고  손 해 배 상  합의 배 상 금  39,450,090원

□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 위 : 원 》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熟 . 2  象 1^.460.000 1 色 460,000 0 ， 공고■학생  1상판결孤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7. 7. 39,451,000 39,450,090 910 ， 중민出] 께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99. 12 23. 121.385,000 121^85.000 0 가 器 랴 ， 網  2■ 轉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m  11 31. 5,991,000 ■ . 7 4 0 200 ■ 商 K
계 31Z 287,000 31228明 效 1.170

□  예 비 비 사 용 명 세 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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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 에 버 비  사 용  명 세 서

(단위: 원》

과 목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사 용 액

잔 액 비 고
장 관 항 세 항 세세항 드

본청
교 육 
행정비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기획관리국
운 영

기 관 
운영비

배상금 312,2̂ 7,000 312̂ 2效，機) 1,170

합 계 312,287,000 312,285,830 U 70

Q  예비비지줄 사유
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  1996. 10. 23.부터 10. 30.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 
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96. 10. 23., 10:30경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학년 

김선우의 4명이 제초 작업한 후 플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놓은 이 
동식 축구권-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 

생유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임.
- 저11심 1998. II. II. 청주지방법원 원금290,913,067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 청구액 635，燃8,000원의 45.7%)
-  저11심 판결배상액의 50%인 145,460,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

~  제2심 1999. 11. 4  대전고등법원 원금 270,78739원 배상 판결
(원고 및 피고의 상고 포기: 2심 판결금액으로 확정)

-  제2심 확정 판결액《270,787,309원) 및 지연이자(37그送；效5원》중 중간지급액 

(145,460,000원》과 원고부담 소송비용(1,144,574원X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결정액 
(썼 ,■ ，■ 원 》을 공제한 121^3然,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

-  사고학생 김선우의 치료비중 공단부담금 U,潔1,490원중 원고의 과실비율 50% 

를 공제한 5,990,740원을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에 의거 구상금 청구가 있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

②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  1熟9. 1. 1 ”  15:40경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쇠파이프로 제작》가 돌풍에 날려 때마침 지나가던 민간인 김준성의 머리를 때 

려 사망한 사고임.
-  피해자의 처인 김계자의 3명(자녀》이 청주지구 배상심의회에 123,836,270원을 

배상 신청하여 동 심의회에서 *99. 5. 20. 신청인에게 해,선0,090원을 지급하라 

고 배상결정되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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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7 》

의안번호 제 114 - 쇼호

의 결 
년 월 일

20CX3. 6.名 .
(제 "分 회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과 | 관한조례중개정조과안

발 의 자 이충원 교육위원 외6인

발의년월일 200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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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의안
번호

제 114 호
발의년월일 : 2000. 6. 13 

발 의 자 : 이충원 교육위원외 6인

1. 재 안 이 유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4:|(2000丄 ：巡. 법 률 재 60C法호》 및 동 법 시 행 령 (2000.2.28. 

대 통 령 령 제 16730호 》의 개 정 으 로  종전의  매년  1 0 1  功 일 이 후 에  행 정 사 무 감 사  

를 실 시 하 도 록  되어있 다  재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매년 정기회  기 간 중  실시 

하던  행 성 사 무 감 사 i f  석성한  시기에 임 시 회 를  소집하여  실 시 달  수  있 도 ：4" 하 

므로써  교육위원회  운영에  효 율 을  기 하 고 자  함

2. 주 요 골 자

매년 정기회 기 간 중  실 시 하 도 록  되 어 있 던  행 정 사 무 감 사  실 시 시 기 에  대한  

제 한 규 정 을  삭 제 함 (안  제2조 제 2 항 )

3 .  개  정 안  : 덧붙임

4 . 참 고 사 항

가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덧붙임  

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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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 례 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 정기회 기간중”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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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감사》①  ( 생 략 )

後제1항의 감사는 매녀 정기회 기간중 5일

제2조 (감사 ) ①  (현행과 같음》
(요 ).......... * * * * * * ......... * * * { 삭 제》 • .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위원회의 

장(이하 “ 의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감 

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ᅳ  通  《생 략 )

.

::D - (承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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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지방자치법 • * • • • •  재36조, 제37조 .......... 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  지 방교육자치 에관한법 률시 행 령

새10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D교육위원회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교 육 • 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f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 

되,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ᅳ 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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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이

《제 114회 임 시 회 》

1999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0. 6.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 산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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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83

의 x  *̂*|* 변 ""그，'수유 내 초*

5. 토론 주요내용 84

6. 심사보고 주요내용 84

7. 심사결과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기타 필요한 사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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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출자  : _ 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5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00년 6월 12일 제114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〇제1차 소위원회 ( _ 년 6월 12일)

〇제2차 소위원회 (2000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올 받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〇’99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MU67천원，세출결산액 

은 799,5期，9燃천원이며,

〇이월사업비는 43,21231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11,621천원, 국고보조금잔액 

은 2,240천원으로써 총 107,726,17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 견

： [결산검사 의견세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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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843,^)5,773 908,767,015 907,310,167 799,583,989 107,726,178

〇’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908,767,015천원(’98.이월사 

업비 按,461,242천원 포함》이며,

〇세입결산액은 907,310,M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 수납되었으며,

〇세출결산액은 799,583,9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를 집행하였고,

〇세계잉여금이 107,726,1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3,212,316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 

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64,513,燃2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64,513,862천 원

~ 명시이월사업비 : 24,335,709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8,876.607천원

나. 세 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 액 예산현 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 액 
대비 정수율

908,7的,015 907,379,402 907,310,167 22,052 47그期 99.8% 99.9%

’99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9分7,379,40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7,310,167천원이 

수납되고 器,妖2천원의 불납결손과 47,1期천원이 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 비 

99.8%, 정수결정액 대비 악.9%의 징수율올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52,&45,483천원《71.9約

-  자체수입 254,粉4,684천원(28.1 해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10.2%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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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집 행  율 불 용  율

843,305,773 按,461與2 908,767,015 7探，潔3,9粉 43,212316 多70,710 88,0% 72%

’99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83,9燃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期.0% 집행되었 

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3,212,31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技，970,71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인데,

〇지출액 799«583,옛9천원의 내용올 관별로 살피보면,

-  교육위원회비

-  급여관리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  시 설 비
-  제지출경비

264347천원 (0.0%》 

517그44,松4천원 (64.6%> 

21,459,296천원 (2.7%》

7,700,609천원 (1.0%》 

81263,916천원(10.2%》

47,745,806천원《6.0%》 

123,311,475천원 (15.49린》 

593,306천원 (0.1%》으로,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〇다음년도 이월액 43,212*316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  시 설 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불용액 被，的0,710천원의 관별 내용은,

673,680천원 (L6%》 

2^*었於천원《0.5%》 

600,000천원 (1.4%)

7,採0,063천원 (18.4%) 

33,749,373천원 (78.1%) 으로

-  교육위원회비

- 급여관리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36265천원 (0.1%) 

12,959,120천원《19.6%》 

요 체 꽤 천 원  (3.8%》 

1,0戰 261 천원 (1.7%) 

4,443,410천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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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지원비 

시 설 비 

제지 출경비 

예 비 비

5,140,704천원《7.8%)

13,520,012천원(20.5%)

9公4.134 천원 (15%)

25,243,256천원 (38.3%》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2%로 ’97년도 5.6%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1.3%, 사학지원비는 4.4%, 제지출경비는 1.5%, 예비비는 16.8% 증가한 반면 급여 

관리는 15.9%, 교육사업비는 0.3%, 학교비는 2.1%, 시설비는 5.7%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이  월 계 속 비이  월 계
비 고

좃!T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티 건수 금 액

30 24,335,709 41 18,876,607 0 0 71 43,212,316

’99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35.709천원, 사고이월 41 건에 18浴76,607천원,

총 기건에 43,312,316천원으로，전년도에 비해 1건이 중가하고 금액으로는 22,248,926 

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 출 액 지출결정일 비 고

손해배상금 145,460 145,460 ’99. 2. 8

손해배상금 39,451 採,450 ’99. 7. 7

손해배상금 121,385 121,3^ *99.12.23

손해배상금 5,991 5,991 ’99.12.23

계 312,287 312,286

위 4건의 예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안전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과 제천중 

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14회 임시회에 안 

건으로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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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중 
발생  액

당해년도중 
소 멸  액

당題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대지료 4,121 1 33 4,121 1,5敬 대부료 및 
사용료 미납

대가료 4，_ 9,616 4,989 9,616 대부료 미납

수업료 70,330 0 42,528 27,■ 세입금 횡령

잡수입 2,532 8 3 3 2,532 8,2歎 손해배상 청구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240,000 102,000 150,(XX) 192,000 재산매각대 미납

임대차전세금 探  1,000 0 丄09,000 242,00公 원어민 전세

대여장학금 32,983,876 5,燃0J 3公 15,613,323 23^11,283 대여장학금

계 33,606,848 6,012*112 15,926,493 23,692,467

채권은 ’98년도말 33,606,848천원에서 ’99년도중에 6,012,112천원이 발생하고 5,926,493 

천원이 소멸되어 정9년도말 현재액은 옜，秘2,467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 

녀 대여학자금임.

〇 채 무

종 류 전년도말 
현재  액

당해년도중 
중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기 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차입금 0 74,978,000 74,978,000 0 교원 명퇴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채무는 7 4 ,0 0 0 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올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임.

사. 재산의  결산

〇 공유재산
(단위 : 천원》

•분
재 산 별 \ \ ^

’98년도말 
현재  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중 감

합 계 1^,814 ,044 154,841,432 38,772344 1,671,883,1然

행정재산 1,533*潔5,680 143,147,5燃 1,646,295,4^

잡종재산 然 *288,364 11,6歎,公M 8,394524 5^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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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6,069,088천원이 중가된 

期,132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機년도말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으로 ’熟년도에 143그47,5燃천원 

이 중가되고 30377,820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의 현재액은 1,646,295,448천원 

이고,

-  잡종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分!천원으로, ’99년도에 11,693,844천원이

중가되고 8,394,52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5,587,684천원임.

〇 물 품
(단위 : 천원)

’98년도말 현재액
’99년도 중 감

•99년도말 현재액
중 감

수 량 금 엑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j**1* 링̂̂ 금 액

9,8然 49,914,499 2,309 14,633,317 680 3,023,180 U .468 61,524,636

물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1,4燃점에 615여,636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9,期9점 

49,914,499천원에 비하여 ’然년도에 2339점 14,633,317천원이 중가되고, 680점 3,023,1歎천 

원이 감소되었음.

〇K 쬐  ^  빼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인잔액 비 고

907,310,167 799*583,9燃 107,726,178 〇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07,726,178 
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9회계년도 교육비록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7,310,167천원이고, 

총 지출이 799,5燃,潔9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07J 26,178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 

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중명 

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 • 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올 비롯한 재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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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개선율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 

부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를 지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 

에는 예산 확정시 즉시 사업올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1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 

르는 둥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출에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 

올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숭인을 의결함(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견 주요니I용 : 해당없음.

9. 기 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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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 9 》

(제 1W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충 청 북 도 교 육 • 학 예 법 제 심 의 위 원 회 설 치 조 례 폐 지 조 례 안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2000. 6. 16

중청 북 도 교 육 위  원희 조 례 심 사 소 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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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6월 12일(세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2일)

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월 14일)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6원 1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세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폐지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 2000.2.28》의 개정으로 인하 

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폐지근거

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 

였던 사항이 동 시행령에 포함 되었고, 그 외 기타사항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률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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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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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 출 자  : _ 년 5 월 2 3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다 . 상 정 일 자  ： 2000년 6월 12일《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_ 년 6월 12일)

〇 제2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00년 6 월 14일》

〇 제3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00년 6 월 1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 정 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 주 요 골 자

〇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안  저17조》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

公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일부 완화《안 제 14조 》 '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올 생략토록 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ᄑ名•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안 제22조》

建행 도유《교육》재산올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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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사 업 으 로  인 한  철 거 주 민 에 게  주 거 용  재 산 올  매 각 할  레

• 생 활 보 호 법 에  의 한  보 호 대 상 자 •  영 세 농 가  또 는  저 소 득 충 에 게  400제 곱 머 터  

이 하 의  토 지 를  매 각 할  경 우 에 는  분 할 납 부 의  이 자 를  5 퍼 센 트 로  하 향 조 정  함.

-  또 한  관 련 법 에  의 한  산 업 단 지 개 발 사 업 용 지 , 농 공 단 지 둥 에  필 요 한  토 지 를  당해  

사 업 시 행 자 에 게  매 각 할  경 우  매 각 대 금 에  8 퍼 센 트 의  이 자 를  붙 여  분 할  납 부 할  

수 있 는  조 항 을  신 설 함 .

〇 도 유 (교 육 》재 산 의  대 부 료  및 사 용 료 율  조 정 (안  재23조 》

-  도 유 《교 육 》재 산 중  농 경 지 를  사 용 할  경우  대 부료를  농 지 소 득 금 액 의  1000분의 150 

또 는  토 지 시 가 표 준 액 의  1000분 의  50중  저 렴 한  금 액 으 로  산 정 하 게  되어  있 으 나 , 

이 를  당해  토 지 평 정 가 격 의  1000분 의  10으 로  하여 대 부 료  산 정 의  효 율 화 를  기 하  

고 자  함.

- 수 거 용  건 물 이  있 는  토 지 에  대 한  도 유 《교 육 》재산의  대 부 료 율  또 는  사 용 료 율 은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000분 의  25 를  받 고  있 으 나  생 # 보 호 법 에  의 한  보 호 대 상 자 가  

사 용 致  경 우 에 는  대 부 료 율  또 는  사 용 료 윤 올  1000분의  10으 로  인 하 하 여  부 담 올  

경 감 .

-  기 존 에  벤 처 기 업 전 용 단 지  사 업 시 행 자 에 게 만  록 례 로  적 용 하 던  도 유 《교 육 》재 산  

대 부 료  또 는  사 용 료 율  1000분 의  10을  벤 처 기 업  창 업 자  또 는  지 원 관 련  개인  • 

단 체 • 법 인 • 기 관 에 까 지  확 대

-  폐 교 재 산 의 활 용 촉 진 올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에  의한  폐 교 재 산 의  대 부 료 율 을  당해 

폐 교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000분 의  3 0 이 상 으 로  정함 .

〇 도 유 (교 육 》재 산 의  대 부 료  및 사 용 료  적 용 에  대 한  특 례 조 항  산 설 (안  제23조 의 2 》

~ 대 부 료  또 는  사 용 료 가  부 동 산 가 격 의  급 격 한  변 동 으 로  인 근  지 역 의  사 유 재 산 에  

비 해  현 저 히  차 이 가  나 서  불 가 피 하 게  조 정 이  필 요 하 거 나  대 부  또 는  사 용 희 망 자  

가  없 어  2회 이 상 의  경 쟁 입 찰 이  유 찰 된  도 유 《교 육 》 재 산 에  대 하 여  _ 부 료  또 는  

사 용 료 의  였 )퍼 센 트  범 위 내 에 서  일 정 기 간 에  한하여  가 감 할  수  있 도 록  하 고  단, 

대 부 료  또 는  사 용 료  1000분 의  10을  적 용  받 는  자에  대 하 여 는  특 례 적 용 을  할  수  

없 도 록  규 정 하 여  재 산 의  대 부  및 사 용 에  탄 력 성 을  높 이 고 자  함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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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 

회 생략,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의 완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 
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 조정, 폐교재산 둥 도유《교육》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 

과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이 적법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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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f)

條例審査小委員會 會議錄

( 2 0 0 0 . 6 . 1 2  〜  6 . 1 6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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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 재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화》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3

【 부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15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안 설명서 ............ -17





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1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11시 35분

(재 i i 4회 임시회 재1차 조_ 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5분 개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롤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저U 항 위원장 선출의 건읊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1왼장 루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 114회-재1차 조 _ 심사소위원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 

소위원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⑩ 위원장 이상일

이상일위원입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人1 3 8 ^ }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 

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손만재위원님으로 이야기 되셨지요?

손만재위 원님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손만재위원님이 감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희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손만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손만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모든 의 

안이 잘 처리되도룩 적극 보필하도록 하겠 

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9분》

⑩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 

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14일, 그리고 

15일 3차에 거쳐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읊 선포합 

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모레 6월14일 14시에 조례안 2건에 대해 집 

행정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제 U 4회-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40분 산회》

〇출석위원 : 6영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충원, 송진하

0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졌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 1》





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2 號

條例 審査小 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4일 (수요일》 31시 27분

議 事 ■ 程  (재114회 임시회 제2차 조28심사소위원화)

1. 충청북도교육• 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一

1. 충청북도교육 • 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 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 비록별 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11 시 27분 개회)
⑩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i 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 

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1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 

조례폐지조례안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 
교 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 

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폐지안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사실상의 뒷받침 없이 조례로 운영을 해왔 

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2월28일 개정 되었 

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법제심의위원



(재 U 4회-재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회, 16조에 법제심의위원회에 구성에 관해 

서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 • 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에 

관한시행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 

고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제심의위원회는 아주 없어지 

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으로 제안은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조례 폐지하고 규칙으로 되 

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 

원님들의 좌석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 

행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손만재위원님?

⑩ 손만재 위원 

에, 질문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다음 송진하위원님?

⑩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없으십니까, 다음 이기수위원님?

⑩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이상일 

이충원위원님?

•  이충원 위원 

예,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 

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2 .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소a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시 30분》

⑩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희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 

례안에 대해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입니다.

충청 복도교육비 특별 회 계 소관공유재산중개 

정조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ᅳ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설명서-( 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 114회-제2차 조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읊 마 

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⑩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위원님부  

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 광수교육위 원입니 다. 주요개정 내용중 

세번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 지금 현행은 1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的중  

저럼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것을 개정을 해서 폐교재산 대부료는  

1000분의 30이상 그 렇 게 ....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폐교될■용 재산은 .

⑩ 김광수 위원

1000분의 50에서 10④분의 3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내려간 거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예,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그거는 경작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때는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 

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거률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〇〇〇분지 네

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재산관계 

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抄, 

1000분지 50율 적용했었는데 폐교재산에 한 

해서는 시행령에 10%를 하한선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교재 

산 임대료를 10%로 할 것인가 그냥 현행대 

로 1%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 행 대 토 ，로 

할 것인가 이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다른 

시 • 도에 추이도 살피보고 하느라고 솔직히 

이 조례안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른 시 • 도도 아직 안 정한 데도 있고 일부 

정한 데는 저희와 같은 수준인데 폐교재산 

에 한해서는 1000분지 30을 적용하는 걸토 

이번에 조례안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m 김광수 위원

그러면 먼저 보다 상향되는 것 아니예요?

•  기팩관리국장 고일영

하향 되는거지요. 1000분지 50을 폐교재 

산에도 적음을 했었는데 폐교재산에 한해서 

는사실상 이게 오지 벽지에 있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는 건수 

가 상당히 많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임대를 할래도 안 되는거,...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그래서 임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낮추 

는 겁니다.

⑩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재 114회-재2 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만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손만재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송진하 위원 

예，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행정간소화 하향조정, 뭐 
즉시 시대에 비추어 파서 부독이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부 

료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읊 했는데 이것 

을 균일하게 하지말고 조정을 융통성있게 

하는게 어떨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재산이 아주 요지에 있는 것은 서로 할려고 

하는거고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데는 사용 

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에를 들어서 조정 

율을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집행청에서 아주 요지에 있는 거는 더 받고 

아주 동떨어진 거는 아주 헐하게 해서 하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 

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⑩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골자는 립니까, 취독처분 의무 

화된 재산은 그냥 심의하지 않고 하는거와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시킨거 

하고 제일 밑에 요율을 내린거 하고 세가지 

로 요약을 하겠는데 첫번 두번째야 더 질의 

할 사항이 없겠지만 세번째 요율 문제는 이 

건 법적으로 법적근거가 1000분의 50 1000 

분의 30 이렇게 된 것들이 어느 상위법에 

근거가 있데서 이렇게 . . . .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상위법에 그렇게 이상으로 하는 근거토 

해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낮추고 내리고 이 

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낮추는건 저 교육부에 대한 상위법 밑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그래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지 抑 있는데 준칙으로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 

이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30이상 이렇게 문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좋은 데는 지금 현 ⑩ 이기수 위원

행대로 1000분의 50도 받고 여건이 좀지 않 공문에 의해서 예?

은데는 1000분의 30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⑩ 이기수 위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10 -



(저1114空卜재2차 조 례심사소위원회)

_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 

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 이상으로 회의을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 

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 U 시 4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총무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졌 부  록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안 설명서 : (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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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3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5일 (목요일) 10시 04분

(재11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욱 • 학예 법 재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 학예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패지 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 조 례 안

(10시 04분 개회》
⑩ 위원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3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별로 의결 

읊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 

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 

치조례폐지조례안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 학 

에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_ 안

(1〇人| 05M )

⑩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

- 13 -



회 계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 례 중개 정 조 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⑩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저 이의가 아니구요 5월 

31일자 현재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군데인데 지금 현재 임대가 된 것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가?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모두 폐교된 것은 189개교인데 자체활용 

하는 곳이 8군데, 지금 유상허가해 준 것이 

에군데, 무상은 없습니다. 매각한 것이 6氏 

현재 임대롤 해주지 않고 보존 관리하고 있 

는 것이 49개교가 됩니다.

⑩ 김광수 위원

49개교 그럼 8개교는 자체적으로 사용하

(재 114회-재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손만재

고 있고?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1.

⑩ 위원장 이상일

되셨습니7}, 뭐 다른 말씀을 더 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거쳐 의안심사에 적극 협 

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들 회의를 마침과 아울러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 

다.

U 0시 07분 산회》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픽관리국장 고일 영 ,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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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희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

2000. 6.

위





(별 QU

조례심사소위원희 의사일정《안》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6. 12

《월》

11:4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1

1. 위원장 선춤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6. 14

(수》

14:00-

1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

1. 충청북도교육 • 학예 법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

안

2.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2000. 6. 15

{목》

10:00-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희 개회】

1. 충청 북드교육 • 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

안

2.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  폐회

15 _





《별 첨 2 》

충청북도교육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 명 서

충 청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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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 명 서

□  개정사유

0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 교 재 산 의 활 용 촉 진 을 위 한 특 별 법 제 정  

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 항 과  기타 현행 조 례 규 정 상 의  일부 

미비점올  개선 • 보완

0 교육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시 안  참고 

0 일반지방자치단체조례와  형평유지

□  추진상황

0 개정안작성 : 2000. 1월 ~ 3 월 

〇 입법예고  : 2000. 3. 17 ᅳ 4. 6  

• 도보, 산하기관공문시행, 인터넷게재  

〇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2000 . 4. 26

□  주요개정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항  신 설 (안  제7조 》

-법 원 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 정 간 소 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조항을  신 설 하 였 으 며 ，

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이자율  하향  조 정 (안  제 器 조 )

〇 현행

-  10년이내 기간 : 8%

• 철거주민에게  재산을  매 각 하 는  때

• 생활보호대상자，영 세 농 가 ，저소득층에게  토 지 를  매각하는때

〇 개정

-  10년이내 기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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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주민에게  재산올  매 각 하 는  때

• 생 활 보 호 대 상 자 ,영 세 농 가 ,저 소 득 충 에 게  토 지 를  매각하는때

-  5 년이내 기간  : 8%  대상범위  확대

•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 작 자 에 게  매각하는  때

• 관광진흥법에의거  조성된  재산올  입주하는  실수요 자 에 게  

매각하는  때

• 관련법에  의한 산 업 단 지 개 발 사 업 용 지 , 농공단지  둥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 업 시 행 자 에 게  매각하는  때

3.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조 정 《안 제然조 )

〇 현행
-  경작목적으로  사 용 하 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 지 소 득 금 액 의  

1000분의 150 또는  토 지 시 가 표 준 액 의  1000분의 50중 저렴한 

금액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25 

〇 개정

-  농경지를  실 경 작 자 가  사용시  대부료는  1000분의 10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沒  

단，생 활 보 호 대 상 자 가  사용시  1000분의 10

-  폐교재산  대부료는  1000분의 30이상

4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 례 조 항  신 설 (안  제23조 의 2)

-  연간대부료  또는  사 용 료 가  부동산가격의  급 격 한  변동으로  

인근지역  사 유 재 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 이 가  나서 불가 

피하게 조정이 필 요 하 거 나 , 대부  또는  사 용 희 망 자 가  없어 2희 

이상  경쟁입찰이  유 찰 된  경우  대부료  또는  사 용 료 의  찼)% 

범위내에서  가 감 조 정 할  수 있다.

단, 1000분의 10올 적 용 받 는 자  제외

5.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 함 (안  제然조 )

-경 계 가  불명확한  부 지 평 가 액 은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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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경 우 에 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  

-지 하 단 독 건 물 의  부지평가기준올  정하고  

-특 수 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신탁의 종 류 를  정 함 (안  제31조의2)

-부 동 산  관 리 신 탁 , 부동산  처 분 신 탁 ，토지신탁

7. 공용전세주택  관 리 조 항  신설 (안  제55조 의 2)

■•채권인 공 용 전 세 주 택 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

8. 행정간소화와  민 원 인 편 의 제 공  및 규 제 완 화 (제 6조，제7조,제M조 》

9.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  조 례 내 용 올  정비(제8조,제14조,제17조 

제 20조의 2, 제 23조, 제 期조의  3》

10. 용어정리 및 조 례 운 영 상  미비점개선  • 보 완 (제 18조，제20조의3,

제然조 , 제 23조 ,23조의  3,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 제 29조 , 제歎 조 ,

제 45조, 제 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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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算 • 決算小委員會 會議錄

(2000.6.12 〜 6, 16.)

忠淸北道敎育委員會





I . 제 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제i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3

II. 제11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화 23

1.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 • 25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안 ) -27





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1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14시 12분 

^ # 0 程  (재114회 임시회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 의사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附議된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 의사결정의건

4. W99년도충청북도교육_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1 4 시 12분 개 회 》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 산 • 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위원장선출의건

(14 시 13분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이 기수위 원 님을 추천 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기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위원님이 위 

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⑩ 위원장 이기수

본 위원을 예산• 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출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깨가 무겁 

습니다. 진행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 

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14회-재1차 예 • 결산소위 원 회 》

2. 간사선출의건

〇4人| 1 5 ^ )

⑩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저1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토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김광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  모두 “ 좋 습 니 다 .” 함}

⑩ 위원장 이기수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왼 

장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 시 16분)

⑩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소위원회 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들과 내일, 이틀간 

으로 하여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 

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게 세 입 •세 출 결 산 승 인 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제 안 설 명 은  생략하고, 본  결산안  작성에 

직접 관 여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 

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김성기  

학교운영  지원과장입니다 .

정9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 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나누어 드린  자료중  병9.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결산개요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

難 참 조 : '9 9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결 산  개요 (본회의  

별책 2 참조 )

이 상 으로  ’ 99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희  계 

세입 •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읊  마치 

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위 원 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결산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똑  하겠  

습니다 .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 

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회의기륙을  위해 답변 

전에 직책: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니다 . 그럼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⑩  김 광 수  위원 

김광수교육위원  입니다 .

결산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세입이나  세 출 현 % 을  이렇게 

볼  적에 세입도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 

아졌고  징수액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 

으토  나타나  있습니다 . 이 세출보고  내용을  

볼  적에는  여기 그대로  명시된  거와 마찬가  

지로  세출잉여금, 또 불용액  이런 것이 불 

가피하게  연도말에  추경이 되고  했기 때문  

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  

니다 . 해마다  보면 이것이 지적이 되고  해 

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결산검사  받읊 

때 에 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예산  그 보조청에서  국가에  

서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있는 

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갑니다 . 이 사 

고이월 은  에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이 사 

고이질이  되는  거지요?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라국장  고일 영입니다 .

계약은  해놓고  당해 연도내에  공사마무리  

가 안되서 다음연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공 

사가  되겠습니다 .

⑩  김 광 수  위원

명시이될은  무엇에다가  쓰기로  그렇게  해 

서 명시이월이  된거고요?

⑩  기 획 관 리 국 장  고일영  

에 ，그렇습니다 .

⑩  김 광 수  위원

여기 채편사항에  10쪽을  보면은  대가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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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거 말이지요. 요것좀 설명해 주실까 

요? 498억8,800원.

⑩ 기력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대가료 말씀하신겁니까? 이거는 단 

양교육청에 연도내에 못받아 들인건데 금년 

5월2일부로 961만5,690원을 모두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럼 어떻게 이자는 받게 되나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연체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연 

체이자까지 받았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받았답니다.

•  김광수 위원 

받았데요?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받았답니다. 이자를 받았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바로 수업료 밑에 진천 

상고 상용잡급 이미경 그 세입금 핑령사건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진천상고에 세입금 

그 횡령사건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재판 

에 계류중입니다만은 채진확보는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세입조치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생각이 듭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걸 변상을 못할 것 같으 

면 보중이 재정보중인이 있나요?

(재 114空!-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본인 재산이 그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 

지고 건풀하고 에곰 재산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7,000만원이나 그렇게 ....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니 1 ,700.

⑩ 김광수 위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기 때문에 2,700이 

요? 그 앞 에 .,..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다른 것 가지 다 합쳐서요.

⑯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채무에 있어서 749억 7,800백만 

원이 이게 어디어디에 금융기관이지요. 여 

기 저 ....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 관리국장 고일영 입 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년단축, 정년단축은 

아닙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에퇴직자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때 퇴직수당하고 명 

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입 

을 한 겁니다. 이 액수가 작년에 이미 집행 

이 다 된 겁니다.

⑩ 김광수 위원

여기 작년도에 다 다갔던가 조금 남았었 

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여기에다가 자체자왼을 일부 포함해서 이 

미 지급이 된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접행이



된겁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하고 그 공유재산현:황하고 뮬품현황 

그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부가격으 

로 계산하는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장부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 시세로 할 것 같으면 몇조원 

되 겠 네 ....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보면 

은 1조6,000억정도 재산이 있는데 시가로 

해서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⑩ 김광수 위원 

물품현%도 그런가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풀품도 취득가격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취득가격. 물품은 취득가격일 것 같으면 

감가상각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이내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거는 처분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취 

득가격으로 처분도 하고 또 장부에 등재할 

때도 취득가격으토 등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물품은 좀 쏠것 같으면 이게 중고가 되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감가를 해야 될 뻔 데 .... 

장부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다른분 한 다음에 또 있다가

할까요, 먼저번에도 좀 그렇게 했지요?

•  위원장 이기수 

다 하 고 서 ....

⑩ 김광수 위원 

다 하 고 서 ....

또 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산서 그 책에 

B 쪽을 볼 것 같으면 예금이자 수입이 81억 

3,211만7,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기에 

금을 한 이자가 이렇게 나온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거의 정기예금이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 뭐 양도성에금이라든지 이 

자 많이 주는 쪽으토 적기에 그 단기간 에 

치를 하더라도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운영 

을  해 왔기 때문에 종류는 조금 다양합니 

다.

⑩ 김광수 위원

정기에금을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이 그렇게 

있었던가요?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사 같은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거는 예산은 전년도 말에 계상이 되고 교 

부금은 연초부터 옵니다만은 공사같은 것은 

하반기에 대개 대금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  

에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

⑩ 김광수 위원

그럼 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물론이지요. 여L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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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같 은  것 도  주 요  그  재 원 이  됩 니 다 ,

⑩  김 광 수  위 원

우 리 교 육 위 원 중 에 서  누 구  한 분 이  결 산  그  

검 사 위 원 에  들 어 가  있 으 면  질 씬  더 좀  이 

내 용 도  준 비 하 게  알 고  그 럴 멘 데  그 냥  이 것  

만  가 지 고  질 문 도  하 고  답 변 도  듣 자 고  하 니  

상 당 히  애 매 하 기 도  하 고  그 렇 습 니 다 . 그  밑 

에  불 용 물 품 매 각 대 라 고  그 렇 게  볼  것  같 으  

면  5 ,66 7 만 8 ,0 0 0 원 으 로  나 와  있 는 데  불 용  

물 품 매 각 대  같 은 거  이 런  것이  어 떤  것 이  그  

렇 게  들 어 가  있 는 지  장 부 에  다  나 와  있 을 테  

지 만  그 냥  이 렇 게  봐 서 는  잘  모 르 겠 고 요 .

그  다 음 에  14쪽 에  가서  변 상 금  위 약 금  불 납  

결 손 내 용  변 상 금 하 고  위 약 금 에  관 해 서  특 히  

위 약 금 에  관 해 서  말 씀 해  주 십 시 오 . 공 사  같  

은 거 에  그  위 약 이  했 을 적 에  나 온  건 가 요  이 

게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고 일 영  

교 육 청 에  10개 기 관 에  그  위 약 금 이  1 억 

3 ,6 敗 만 원 이  징 수 되 었 습 니 다 . 그 리 고  인 고 , 

실 고  모 두  합 쳐 가 지 고  각 종  그  공 사 계 약 을  

한 다 던 지  물 품 구 매  계 약 을  했 읊  때  기 한 내  

에 납 품 이  안 됐 거 나  준 공 이  안 됐 을  때  소 정  

의 그  위 약 금 을  징 수 하 도 록  이 렇 게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거 에  해 당 되 는  거 라 고  하 겠 습 니  

다 .

⑩  김 광 수  위 원

액 수 는  많 튼  안 하 네 요  그 게 , 2 억 1 ,8 0 9 만  

원  많 튼  안 하 네 요  그 게  공 사 액 수 로  봐 서 는  

많이  봐 준  것 아 니 예 요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고 일 영

지금 와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  김광수 위원

이거 봐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마로 밑에 불납결손액은 청주농고 대 

지료 불납결손인데 이거 완전히 결손처리가 

된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 관리국장 고일영 입 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불납결손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 못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던가 

요?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98년도에 청주농고 임대사용료로 사용자 

이미자였었는데 이건 독신자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이 세입자의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저당 잡한 채 내덕동 유교 

회관에서 사글세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짐만 사물세 방에 보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롤 하게 된 겁니다.

⑩  김광수 위원

액수는 뭐 많른 않하지만 여L 그 다음에 

18쪽에 가서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계 나오 

는데요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1 0 9 6  절감한 것이 주측이 되는 거지요? 쓰다 

가 다 못쓰고 남은 돈 하고?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그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목적대로 다 집 

행을 하고 예산잔액 남은 것도 있고 또 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도 있고 설 

계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그 이루어 

진 것이 불용액으로 659 억7,070십만원이 되 

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볼 적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 

릴것이 뭐냐 하면은 공사 입찰을 보고서 남 

은 차액 예산액이 1억인데 입찰 보이고 보 

니까 8,000만원에 떨어졌다 나머지 2,000만 

원이 그것을 모집해 가지고서 연말에 다 집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고이월 되기 

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은 그때 

그 학교에다가 준다던가 또는 그 당해 교 

육청에 주어 가지고서 바로 바로 나누어야 

지요 집행하게 할 것 같은면은 그러한 잔액 

남는 것이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전가 

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전부 그것을 군거라던가 도의 전체적으로 

그것을 합쳐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 

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어진 에산 

이 그때 못써가지고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 

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입니 

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하는데 그때 그때 

주어진 것을 그 당해 군이나 당해 학교에다 

가 바로 다른사업으로 집행을 하게끔 하면 

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일부는 집행 잔액읊 그 사용승인 신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서 신청이 오면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추 

경하고 7월달에 2차 추경하고 그리고 3차 

추경을 작년 12월 24일날 승인 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고 잔액은 그 

걸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다 

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액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또 되느냐 하면은 그 

렇게 해서 그 조금에 뒷한데 정실이 흐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것으토 인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에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교육과■학연구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연구원은 

완공 되기까지 숨한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그 애로를 겪으면서 이렇게 공사를 마쳤는 

데 거기 보면은 불몸액이 40억5,100만원 이 

렇게 나왔는데 그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 

렇게 많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내부시설비률 전부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하나 내용을 설명 해 드릴까요?

書 김광수 위원

그걸 하나 하나 다 해줄 수 있을 수 있읊 

까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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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김광수 위원

아니 물론 과학연구원에 예산도 많이 들 

어 갔읍니다만은 그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이게 전시실 내부시설 설치비 주로 거기 

에서 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  김광수 위원

물론 그 검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정확하 

게 따져 보셨을 테이지만 저희들이 이거 지 

금 현재 검토 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을 심 

도있게 검토할 방법이 있어야죠.

예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 광수위 원 님 수고많으셨습니 다.

그러면 손만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선 1999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한 저 

도 책임의 일부를 통감합니다. 첫째，세계 

잉여금 1,077억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액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월은 되 

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긴 

이유 다시 말해서 에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 

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이월액이 그 예산에 비해서 과다 한건 사 

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합한 것이 432억입니다. 이 

거는 사고이월도 비교적 그렇습니다만은 특 

히 명시이월같은 것은 교부금이 연말에 가 

서 교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도 3회 추경에 12월 24일 그 작년 12월 24 

일 추경에 들어간 것이 전부다 명시이월 되 

었는데 문제는 교부금이 연초에 다 1년치가 

다 와 버리면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으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같 

은 경우에 경상비의 1〇있를 절감하도록 교육 

부의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 

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던 거고 또 에비비가 250억이 작년에 

넘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돌이 합쳐져 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 되었다 이렇게 이 

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 

다. 불용액이 에산현액 대비 7 .2%나 되는 

659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 

면은 교육행정비에서 i 〇.3%, 교육사업비에 

'서 12.1향 제지출경비는 무려 62.3%나 불용 

액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 

이 많이 나왔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편성에 불합리성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아 

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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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에산편성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만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명예 

퇴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를 임용을 하니까 인건비 차액이 129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10% 에산 절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 

기에서 19억 8,000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 

니다만 135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고 그리고 예비비가 252억이 여기에 포함 

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0건에 234억 3,000여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188억7,000여만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물함 구입이나 

이 급식실읊 이렇게 건축을 해 주는데도 조 

립식으로 많이 지은 걸 봤는데 이런 조립식 

시설이나 화장실 공사나 진입로 포장 또 철 

거공사 이런 따위가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 

이에요. 이런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 

들이고 이월 할 필요가 없을멘데 그 이유가 

됩니까? 그 포장 공사하고 잠깐 진입로 포 

장 공사하는데 명시이월을 할 택이 없는데 

이거 그 담당자가 사업을 자꾸 지연 시킨거 

아닙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거를 익년도에 걸쳐서 당해연도내 

에 .…

⑩ 손만재 위원 

그건 아 는 데 ....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주로 명시이월이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 

월은 작년 12월 24일자로 3차추경에 들어갔 

던 부분이 모두 명시이필이 된 겁니다. 그 

러니까 집행할 여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잔액이 

165억6,000여만원 그 불용액이 무려 17%暑 

웃돕니다. 지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에 

산절감 뭐 이런 것 둥둥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에 

서 나온 것 같은데요.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교부금 교부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도 중간이나 특 

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넘어서 

교부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구노 

력비라고 해서 84억정도도 연도말에 떨어졌 

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또 47억이 작년 연 

도말에 교부가 된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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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다섯번째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시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 

겠는데요. 시설사업시행에 있어서 6개필이 

상 발주를 하지 못한 건수가 9건이나 됩니 

다, 6개월이상 발주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늦게 나와서 그런거는 아니겠지요 

이거?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에, 이중에는 〇}주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 

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과■학연구원 내 

부시설 같은거 아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은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본 공사가 거의 완 

공상래가 되어야만 거기다 무슨 물건을 어 

떻게 놀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는 부득이 합니다. 또 이중에 진천중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목적실로 6 

억8,000만원을 특별 교부를 받었는데 진천 

지역에서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다시 

교육부에 교부 요청을 하고 추가교부 6억을 

다시 교부률 받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 

서 근 당초 6억8,000 온 후부터 따지면 1년 

정도를 계약이 늦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추가교부 나온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보면 

은 약3개될정도 늦게 발주가 된 겁니다. 처 

음에 6억8,000 교부 받았을 때를 기준으토 

하니까 한 1년정도 늦게 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천 청암학교 이전 신축은 

설계 및 입찰기간하고 공사기간 과다로 장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담당자가 신경을 썼더라면 다 

만 한 두달이라도 기한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수1옴이 저도 있습니다. 요 

건 7개질 좀 늦어졌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담당자가 조금 그렇게 신 

경을 쓰시면은 잘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들 

었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제가 물품정수관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준보다 월씬 

많은 물품을 구입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모사전송기나 카메라,냉장고 그런 것들은 

구입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에산은 있 

고 하니까 마구 사들인거 아니냐 이렇게 생 

각이 드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 각급학교에는 기자재가 시설 

기준령에 60% 조금 넘게 구비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은 심지어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기준 

정수에 2배 이상을 산 몰품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선 이렇게 실험실습기자재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낭비률 해도 돼는거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답변을 

듣기 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⑩  기 획 관 리 국 장  고 일 영  

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책정을 

4년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하루가 다르게 꼭 바피야 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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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물건도 있고 한테 정수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는 저희가 3-4년전부터 학교■통• 폐 

합을 폐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폐 

교에 따른 남는 물품 아까 말씀하신 모사전 

송기 같은 거는 사실은 학교에 여러대도 필 

요한게 아닙니다. 한 두대 있으면 되는 겁 

니다, 그런데 폐교로 인한 불용물품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 정수책정을 해마다는 못 

하드라도 실정에 맞게 정수 책정부터 다시 

해야 될 상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뭐 어느 기관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 

니다만은 정수가 5개인데 12개를 갖다가 사 

다 놓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월9일자 지방일간 

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교 예정 연도가 

아직 4,5년 남아 있는데 화장실이 조금 수 

리할 때가 있는데 폐교될 학교라고 해서 예 

산을 전혀 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핑장히 곤 

란읊 느끼고 있다하는 보도가 나온거를 보 

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 

들이 능촌을 다니다 보면 소인수학교 특히 

오지나 능촌의 학교에는 에산배정이 안된다 

고 합니다. 요거 한번 챙겨 주셔 가지고 학 

생이 있는 한은 그래도 그 학생들이 불편함 

이 없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게 원칙이 아니냐 물큰 많은 에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만은 학생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똑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걸토 마치겠습 

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예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거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 

다. 1〇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⑩ 위원장 이기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송진하 위원 

송진하위 원 입니 다.

’ 99년도 예산이 9,000여억원이나 되어서 

많은 에산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는 녁넉치 

못하다고 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 

청에서는 에산지침을 잘 준수률 해서 교단 

중심의 에산집행을 하셨고 또 많은 에산을 

절감을 한 알뜰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7억4,000만원중 도서관운 

영비로는 1억3,700만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타 시 • 도에 비하여 볼 때 빈약하다고 봅니 

다. 그래서 도내에 도서관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더 많은 예 

신■을 전입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 

고 또 ’ 99년도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게 

되어 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의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한푼도• 전업

(재 114寒卜제1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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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도서관운영비 지원은 타 시 • 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이 받는게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1개 시 • 군당 1,000여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절반이라든지 더 많은 액수를 지원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시 • 

군도 자체에서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도 충 

당을 못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 

구한다고 해서 선뜻 응해줄 것도 같지 않다 

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역교육장님과 도 

교육청에서 계속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확 

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리•고 봅니 

다. 그리고 급식, 작년도에 저희가 결식학 

생중식지원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20억8,959 

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은 일단 점심을 못 

먹는 학생 급식해결은 되었다라고 보고 있 

습니다. 인원은 6,958명인데 아마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는 

1,200원 중 • 고등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2,000된 비급식 학교는 2,500원 해 

서 연간 220일을 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 

고 또 '여름, 겨울방학중에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주식과 부식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씬 더 많은 혜택 

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⑯ 송진하 위원

그건 결식아동 관계고 제가 말씀드리는거 

는 학교급식시설 에률 들면 여름에는 시편 

하게 하도록 뭐여 냉방시설이라든가， 온방 

시설 이런 것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자치단체에서 좀 지왼을 해 주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잘 알 

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학지원금이 ’ 99년 

도에는 477억원으로 해마다 중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98년도와 ’ 99년도 그 지원금 

은 중가되고 있는데 사학법인 전입금 전입 

금 은 ，98년도와 ’ 99년도 비교해서 얼마가 

중액된는가률 말씀해 주시고 법인전입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수익재산으토 대체하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전입금 그 얼마나 중액되었나 하는 문제 

는 자료률 좀 챙겨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룹아봐야 

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다음에 해주시고 현재 그 고수익재산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계 

시나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거는 저희가 어제 오놀일이 아니고 과 

거 섭수년 전부터 고수익재산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학교법인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토지, 토지중 

에서도 임야 둥 수입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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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지금 아마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않되겠습니다만은 이것 

도 계속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해야 될 사항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진천상고 세 

입금 핑령사고에 있어서 7,000여만원중에 

아직 미보전액이 2,78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 안할건가, 할건가?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데 당시에 출납원 재산을 

가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림니다만은 분명히 채진확보가 될 

것민■은 틀림이 없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테번째로 손만재위원님께서 질 

의 하신 내용인데 학교시설사업은 그 정해 

진 기일내에 완공이 되야만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 99년도 시설사업에 

서 9건 125만8, OW만원은 사업예산이 확정 

되고 6개월이상 지연 발주해서 발생된 사고 

이월이란 것이 밝허졌습니다. 작년 ’ 98년도 

에도 이와 같이 지연발주로 10건 65억9,000 

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 

는 원인이 무엇인가, 에를 들어서 사무절차 

상 발주가 늦었다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 

렇다던가 한다면은 원가 대책을 세워서 이 

러한 6개월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교육의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

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롤 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 

입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률 하 

고 그리고 입찰을 하기 위한 소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설계용역을 주 

기 때문에 보통 10억짜리 공사다 할 것 같 

으면 설계기간을 아마 90일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가 되었더라도 

이걸 또 검토하고 입찰에 붙이는 기간, 공 

사기간 합치면 한 7,8억정도만 되어도 공사 

기간이 180일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까 사고이월이 번번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 

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더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단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7개월 8개월 대충 

예산성립후 7개월 8개월입니다. 그런데 예 

산성립이 연도말에 가서 된 것들이 있습니 

다. 그러면 대개 실무자들이 연도말에 대번 

설계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안들어가고 겨울 

을 지나고 할 공사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 

니다. 요건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가능하 

면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걸 

토 알고 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에서 손해배상금을 3억1,200만원울 지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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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회-재1차 예 • 결산소위원회》

는데 이중에 진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학생사고기 때문에 학생안전공 

제외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이 것이 아니냐 

하는걸 질의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청주기계공고 학생 합의배상금이 2억 7,2 

83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요거는 안 

전공제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을 부 

담하고 나머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 

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중학교 

건은 학교안전공제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 

입니다.

⑩ 송진하 위원 

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⑯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걸 다 짚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 

비가 약 7 .9%로 남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 

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소규모학교 거기는 

몇 년후에 폐교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전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소재 

지인데 시범학교라고 하는데는 호텔처럼 잘 

짓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설과 나쁜 시 

설의 격차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면 

소재지인데 어떤 데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

어서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나는데 

아이 어떤 학교는 냉난방 해서 호텔처럼 짓 

는데 이거는 루자상의 또 평등의 원칙에서 

제고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돌고 또 소규 

모학교도 문제지만 도시지역에 과밀학교가 

문제입니다. 충주에 중앙초등학교 같은멘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을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 135억이나 

되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걸로 과밀학교 

해소방안은 세워주실 수 없는건지 다른건 

좀 덜 쓰더라도 학교 세워서 체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공부도 되는 거지 운동장도 

5,000평도 안됩니다. 거기 학생수가 몇천명 

이 바골바i  하니 이거 수업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쪽에 관심 

을 가져주실 수는 없는건지? 또 한가지는 

지금 사립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래는 

유지재단에서 돈을 말이 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지재단에서 돈을 낼 형편이 못됩니 

다. 그런데 공립학교가는 에들은 좋은 시설 
에서 공부하고 지금 사립학교에 시설이 공 

립학교보다 월등이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약 57억4 ,1W만원이라고 하는 불용 

액이 발생하였어요. 시설규모가 아주 열악 

한 학교는 좀 골라서 공 • 사립 구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2세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데 사립학교 시설에 획기적인 변화 

와 발전을 줄수 있는 생각은 없는건지 해주 

시고, 마지막으토 교원들 명퇴수당 때문에 

7백몇십억 빛이 있지요 그거 해소 방안은 

뭐 세워놓고 있으신지 그 3가지만 답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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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 영입니다.

시범학교는 정말 잘짓습니다. 그런데 바 

로 인근학교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습 

니다. 거의 다지요. 그런데 소규모학교에 

수세식변소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은 머지 않아 폐교될 학교에 막대한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정말 내키지 않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범학교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의 

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는 40억 60억씩 들여 하던거를 금년부터는 

한학교 짓던거를 2학교 나누어서 이렇게 하 

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 

모학교라도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 

이 있는게 있다고 하면은 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지장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과밀학교 해 

소문제 충주에 중앙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 

데 바로 옆에 칠금초등학교를 새로 지으면 

과밀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걸로 진행이 

된 걸로 봅니다.

⑩ 이상일 위원

칠금초등학교에 지금 개교해서 학생이 있 

어요

⑩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칠금동에 개발지역에 있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개발지역에, 그리고 사립학교시설이 낙후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2억씩이나 발생을 

했는데 열악한 학교에 해주면은 되지 않느

냐고 말씀하셨는테 저도 동감입니다.사립학 

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추 

첨해서 가는 것인데 시설은 적어도 공립학 

교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135억 시설비 남은거나 사학에 

서 51억남은거 이거는 먼저번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시설비둥에 전부 반영이 된겁 

니다. 차우라도 이런 재원이 아니더라도 이 

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학교가 있을 때 

에는 반드시 공립수준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퇴수당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작년에 빛진 것 말씀 

이지요, 차입한 것，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 

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잿거나 국 

고가 떨어질 때 까지 저희는 기다렸다가 떨 

어지면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되었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이충원 위원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서 거의 다 짚어주셨습니다. 별다르게 의문 

나는 것은 없고 아까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 

신 것이 사고이월금이 많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무려 180억정도 되거든요, 예산 배 

정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12필이 되어가지고서 

3차추경까지 하도록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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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부 자체에 에산 또는 자금배정에 문 

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두가지 여쭤 

보리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톡 

별회계 부담수입 있잖아요 부담수입, 처음 

에 예상한 것 보다는 대개 1,874억, 제가 

잘못 쓰였나 모르겠네요, 보다는 17억7,000 

만원이 약 9%정도가 감하게 수입이 되었는 

데 다른 분야 말고 교육비특별회계수입 두 

꺼운 책 45에서 46페이지, 대개 학교매각이 

나 이런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 계부담수입 ?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그거는 저희가 도청에서 전입 받고 있는 

건데 지방세 수입에 2 .6%를 금년까지 받고 

내년부터는 1% 올려서 3.6%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것입니다.

⑩ 이충원 위원

그래서 금년엔 예산보다 덜 온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세수실적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덜 왔다 하면은 추가로 저희한테 전입 시켜 

줍니다.

⑩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로 보게 된다면 처 

음 생각한 것 보다 덜 온거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9%정도 더 온거예요 

⑩ 이충원 위원

요거는 초과 수입된 것 약 9%로 정도 그 

러니까 세수가 도에 중가한 것이기 때문에

(재 3114회-재1차 예 • 결산소위원회)

더 온거다. 다음에 두번째는 특수학교 이전 

같은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하 

게 되어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법으로 얼마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제천 청암학교 제가 두번을 가 봤는데 산 

날망이에 있었거든요 그거 옮기는 거지요? 

그것이 이전신축비가 9억대 정도였는데 그 

렇지요, 작년에 그거 못 씻어요, 9억원 배 

정된 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건측비까지 

전부 합한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여건축비입니다 .

⑩ 이충원 위원

건축비 말입니까， 전액 다 대주는 건가 

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건축비가 7억7,8〇〇인데요 사고이월된게. 

•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그렇습니까? 사고이 

월 된 것은 그러고 1억?，〇〇〇 이미 집행됐어 

요, 처음에 9억이 건촉비만 그런데 그게 건 

축을 완료하는데까지 들어간건가 아닌가?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다 완료한대까지. 그럼 토지는 자기테가 

마련한거고.

⑩ 기휙관리국장 고일영 

토지매입비률 저희가 보조한 것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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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마 학원에서 미리 마련하고 있 
는•

⑩ 이충원 위원

그렇니까 지금 도 실정에 의해서 특수학 

교는 재량이구먼요, 사실은 특수학교 같은 

데는 국가에서 못하니까 전액 다 보조해 주 

어야 하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불쌍한 애들인데 ... 세번째는 과 

학교육연구원 신축 그때 해서 테이프 寒•은 

것이 8월이지요，9월인가?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작년 10월경이지요 

⑩ 이충원 위원

10월에 했나 그렇니까 작년 12월 10일이 

라고 그러셨죠 결산한 것 이 ....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12월 24일 아마 추경예산안은 먼저 냈겠 

지요.

⑩ 이충원 위원

그때에 그러니까 물품이 다 시설이 다 안 

되었는데 임시 테이프를 옳은 거구먼요, 그 

렇니까 완전히 개원하지 않은데 그냥 임시 

로?

⑩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기본 공사는 다 되었는데 내부시설 일부 

가 좀 덜 된게 있었어요.

⑩ 이충원 위원

왜 그런가하면 선생님들간에 시중에 각 

학교에 있는 물품을 옮겨 놨다는지 반입율 

하는지 울건을 트럭에 서울로 싣고 가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여뤄보

(제114회-제1차 예 •결산소위원화》

는겁니다. 그 지금 다 들어왔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다들어 왔다고 그럽니다,

•  이충원 위원

다 들어왔으면 됐지요. 9페이지, 이것 좀 

이거는 제가 일종의 주문사항인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실질적 

으로 보면 가경초등학교인지 의국어고둥학 

교가 있고 옆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 

교가 있고 가경이지요. 세학교가 있는데 여 

기는 보면은 전허 옥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허 없고 3학교가 다 강당이 없습 

니다. 앞으로 예산책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 

지만 조금 예산을 봤으니 생각이 나는데 이 

세학교는 아마 중간에 어디다 하나만 지으 

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뭐보겠습니 

다, 그건 주문입니다. 했으면 하는 원이지 

뭐 예산이 너 무 .... 지금 충청북도에 개축 

해서 쏠 교실이 지금 새로 짓는 것 말고 그 

러니까 헐어서 좀 위험도가 있다거나 앞으 

로 좀 개수해야될 이런교실이 어느정도 있 
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자료가 없다는데 요걸 챙겨가지고 

서… .

⑩ 이충원 위원

아니 챙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 

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꽤 오래전에 보면은 충북에 교실을 개 

수해야 할 것이 256인가 뭐 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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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예 • 결산소위원空1>

이런 애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욱 

보니까 교실개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얼른 

보니까 특별히 교실 개수하는데 들어간게 

어느건가 해서 잘 못 찾아서 여둬보는 겁니 

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마 결산서니까 그게 안 나왔을 겁니다.

⑩ 이충원 위원

유념읊 좀 하셔야 되질 않나 새토 짓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교실이 256인가 얼른 

기억이 잘 안나는데 다른 위원님돌이 다 거 

의 여뭐 보았기 때문에 전 몇가지 생각난 

주문만 하고 들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거 

의다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중복된 에기인 

데요 불용액 7,2% 하고 이월액 4.8?» 약 1抄 

가 됩니다. 예산집행률이 88%인데 매번 그 

게 어떻습니까 지난 금년 특히 더 만은 거 

지요 불용액이 에산집행액이 떨어지는 거지 

요?

•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예,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인건비 불용액 

이 많았고 예비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 

다. 에비비는 작년 당초에는 59억인가 했었 

는데 2,3차 추경을 하면서는 예비비를 조금 

작아 썼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2질달에 추 

경을 할 때 대폭 예비비가 220억정도 늘었 

거든요. 에비비 놀은 것이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 온 교부금을 갖다가 연말에 왔기 때문 

에 어디다가 사업도 확장할 수가 없고 그래 

서 일단 에비비에다 넣어서 넣고 보니까 이 

질이 된거지요. 예비비가 많았다는거 그리 

고 인건비 명퇴로 인한 고호봉과 저호봄 차 

이에서 오는 인건비 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보통 작년을 제외하고는 90몇프로 

쯤되지요. 예산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정도?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년보다 오히려 줄은 수준이랍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아 플었어요.

⑩ 김광수 위원

’ 98년인가 언전!가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 

해서 그것을 더 많이 보유를 했던 때가 있 

었거든요.

⑩ 위원장 이기수

그 교육청 불용액 거기 보면은 말입니다. 

본청이 4.於, 청주가 3. 抄, 제천이 5 .4民충 

주가 5.1% 그렇게 되어 있고 능촌 학생들이 

있는 보은이나 영동이나 보은 12\ 영동 

1 3 .5 ' 청원 11.6, 진전 11.7 이와 같이 대도 

시나 본청에는 불용액이 적은 것에 비해서 

이 겨방교육청은 불용액이 10%이상 이렇게 

된건 다 투자를 안한 것 아닙니까? 교육시 

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도시보다 

는 열악한 편인데 이 집행를도 이와 같이 

불용액 퍼션트도 높은 것은 그거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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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 에산 규모 대소에 따라서 비율이 나온 

것 같은데 어잿거나 농촌지역이 미 집행 비 

율이 높다 하는 것은 잘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제가 보기는 도시쪽이 아마 교육환경이 

더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쪽이 좀 높 

고 능촌지역쪽에는 좀 예산액을 거의다 집 

행율 해 가지고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렘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서 금년 

예산은 농촌지역의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에서 예산 집행율읊 좀 더 높일 수 있게공 

말이에요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는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과거에 얼 

마전에 준비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벤데 그러므로서 중복투자가 되어 가지 

고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와 아울러서 말입 

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열린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2대 교육위원들도 열린 

교육하는 형으로 진 학교를 방문하고 해 보 

면 전부 칸막이를 뜯고 화장실도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래서 산만할께 아니냐 이 

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보 

니까 그 걸 소란하니까 이걸 또 막는 작업 

을 또 하는 데가 더러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시 개조하는데 열린교육 공간을 

다시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에산이 얼마며 

그 학교는 대개 몇군데나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⑯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입니다.

7차 교육과정 그 시행을 앞두고 중복투자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먼저 해 능은데다가 이걸 함으로써 이동 

식 수업이니 수 준 ....

_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오히려 상당한 풀량의 교실을 더 지어주 

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7차교육과 

정 시행이 되었고 중학교는 내년부터인데 

중학교도 또 초등학교도 오히려 시설율 더 

확장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고둥학 

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6-7학급 되면은 11 

개 정도의 교실을 지금 더 지어져야 할 판 

입니다, 그리고 열린교육하기 위해서 칸막 

이룹 한 것을 지금 막아주는데. 헐은 것율 

막아주는데 막대한 에산이 든다고 하는 

더i. " .

⑩ 위원장 이기수 

아니 지금까지 한게 실 적 이 ....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일부러 혈었다가 막는 것이 있습니 

까?

•  시설과장 오형균

혈지는 않고 에초에 시설읊 할 때 터놓았 

던 것을 가변성있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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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용 그런 칸막이를 설치 한데가 미원초 

둥학교 하고 충주에 용산초등학교에 했습니 

다.

•  위원장 이기수 

그 2학교만 막는 거에요 

⑩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큰 학교는 거기 입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그거 한번좀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에 따 
라서 너무 수업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열린교육 상래로 이렇게 공간 털어 

놓고 해 가지고서 수업효과를 저하시킨다던 

지 이렇기 때문에 다시 좀 칸막이를 한다던 

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며 말입니 

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청취하시어 가지 

고서 앞으로 이제 교실을 신축했을 경우는

(재 114회-재1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그런 형래롤 해가지고서 다시 재정적인 낭 

비가 없게끔 그런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에, 유념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위원님» 오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 

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본 결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U5시 50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픽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 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졌 부  록  ■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U
ᅳ '9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 별책부록 2 참조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 : 본회의 별책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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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_ 會 第 2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11시 08분

im um  임시회 재2차 예산 •결산소위원화 )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업 • 세출결산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_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11시 08분 개회》

⑩ 위원장 이기수 

우선 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저u차 소위원회에서 ’ 99년도 결산 

전반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3S99 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 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⑩ 위원장 이기수

1999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똑 하겠습 

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의안담당 연승름

의안담당 연승홈입니다. 1999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의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細 참 조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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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U 4회-재2차 예 • 결산소위원회)

《끝예 실음)

이상 설명말씀 드렀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수 

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초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에 적국 힘써 주신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청 관 

계관공무원에게도 본 결산안이 우리 소위원 

회에서 의결되기까지 성심껏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톨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 

된 사항읊 잘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적정 

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 

침과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 산회롤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U 시 12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틱관리국장 고일영,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졌 부  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별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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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별첨 i>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4_ 충邊북도JI육위원회《염시_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功00. 6. 12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1

《월》

14:00 ~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

산승인의건

功00. 6. 13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1

《화》

11:00~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춤결

산승인의건

M 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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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청 2 》

(제114회 임시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 안 )

2000. 6.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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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5. 토론 주요내용 …

6. 심사보고 주요내용..............

^ 근  ^ 수 ^ ! 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9. 기타 필요한 사항



1999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 출 자  : 2000년 5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희부일자  : 았)00년 5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00년 6월 12일 제114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〇제1차 소위원회《였}00년 6월 12일)

〇제2차 소위원회《2 _ 년  6월 내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산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 주 요 골 자

《99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 세출결산액

은 799,583*989천원이며,

〇이월사업비는 43,21231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兵11,敗1천원, 국고보조금잔액 

은 2,240천원으로써 총 107J 26,i 7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 견 세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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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843,3(技,773 908,767,015 907,310,167 799,583,9^ 107,726,178

〇’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9燃，7麻,015천원燃.어월사 

업비 紋,461,242천원 포함》이며,

〇세입결산액은 907,310,16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8% 수납되었으며，

〇세출결산액은 799,5^,9敬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0%룹 집행하였고,

〇세계잉여금이 107,726,1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3,212316천원은 다옴년도 이월사 

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64,513,燃2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64,513,歎2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24335,709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8,876,607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

908,767,015 907,379,402 907310,167 22,(m 47그敬 99.8% 99.9%

’99년도 세입결산을 살피보면 총 907과 9,4{浴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7310,167천원이 

수납되고 我，妖2천원의 불납결손과 47,183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 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公%의 징수율올 보이고 있는 데, 이룰 재원별로 살피보면,

-  의존수입 6我，公保,4敬천원《71.9%》

-  자체수입 然4,664,684천원(28.1%》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10.2% 높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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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집행  율 불 용  율

公43,3(送,773 按,461,2松 908,767,015 799,583,9^ 43,212316 技，970,710 m m 13%

’99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99,58338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燃.0% 집행되었 

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3^1231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紋,970,71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인데,

〇지출액 799583,9^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피보면,

-  교육위원회비

-  급여관리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혁■:지■원 a|

-  시 설 비

-  제지출경비

264,947천원切.0%》

517,244,634천원 (64.6%》

21,459,296천원 (2.7%)

7,700,609천원 (1.0%》 

81,263,916천원<10.2%》

47,745,806천원《6.0%》 

123311,475^€(15.4%)

班3,306천원 (0.1%)으로,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다음년도 이월액 43,212316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 학 교  비

- 사 •학 예  a! •

- 시 설 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불용엑 授,970,71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  급여관리 .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673,680천원《1.6%) 

239^200천원 (0.5%)

600,000천원 (1.4%)

7,950,063천원 (18.4%)

33,749,373천원 (78.1%) 으로

36*2© 천원 (0.1%) 

12,959,1期천원(19.6%》 

2^548,548천원 (3. 敗公 

1,095,務1 천원 U .7%) 

4,443,410천원《6.7%》 

5440,704천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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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비 13,5^,012천원(次).5%》

- 제지출경비 984,134천원나.5%)

-예  비 비 效,243,我6천원《38.3%》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2%로 ’97년도 5.6%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전년도의 7.1%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X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올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1.3%, 사학지원비는 4.4%, 제지출경비는 15%, 예비비는 16.8% 중가한 반면 급여 

관리는 15.9%, 교육사업비는 03%, 학교비는 2.1%, 시설비는 5.7%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xJ< !"r 금 액

30 24,3^,709 41 18,876,607 0 0 71 43,212,316

’99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0건에 24,335,709천원, 사고이월 41건에 18,876,607천원,

총 기건에 43,312,31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중가하고 금액으로는 22,248,926 

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4 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지출결정 액

예 비 비 
지 솔 액 지출결정일 비 고

손해배상금 145,460 145,460 ’99. 2. 8

손해배상금 然,451 39.450 m  7. 7

손해배상금 121,385 121,385 ’99.12.23

손해배상금 5,991 5,991 ’99.12. 然

계 312,287 312,286

위 4건의 예비비 지출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안전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과 제천중 

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14회 임시회에 안 

건으로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과 관련임 .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〇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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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  액

당해년도중 
발 생 액

당해년도중 
소 멸  액

당해년도말 
현재  액

비 고

대지료 4,121 1563 4,121 1,563 대부료 및 
사용료 미납

대가료 4,989 9,616 4,989 9,616 대부료 미납

수업료 70»3엤 0 42,528 27,802 세입금 횡령

잡수입 z m ■ 3 2*532 8,203 손해배상 청구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 ,000 102,000 150,000 1 探,000 재산매각대 미납

임대차전세금 351,000 0 109,000 242,000 원어민 전세

대여장학금 32,933,876 5,890,730 15,613,323 23211,2期 대여장학금

계 33,606,848 6,012,112 15,926,493 23,692,467

채권은 ’燃년도말 33,606,公48천원에서 ’99년도중에 6,012,112천원이 발생하고 5,926,493 

천원이 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3,692,467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 

녀 대여학자금임.

〇채 무

종 류 전년도말 
현재  액

당해년도중 
중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차입금 0 74,m 〇〇〇 74,978,000 0 교원 명퇴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채무는 74978,00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올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임.

사. 재산의 결산

〇 공유재산
(단위 ： 천원)

\ \ \  구분
재 산 별 \ \

’98년도말 
현 재 액

’99년도 증 감 ’99년도말 
현 재 육 비 고

중 감

합 계 1,5^,814,044 154,841,432 38,772344 1,671,883,132

행정재산 1,533,525,680 143,147,588 겠 ,377,_ 1,646,295,448

잡종재산 22,m 364 U ,693344 834,524 $.58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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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6,069_천원이 중가된 

1,671,883,1潔천원인데 이룰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1,했3,5있 6後)천원으로 ’99년도에 143,147,588천원 

이 중가되고 30377,820천원이 감소되어 ’期년도말의 현재액은 1,646,然5,448천원 

이고,

-  잡종재산의 행년도말 현재액은 然,2期，364천원으로, ’期년도에 11,燃3,844천원이

중가되고 8,熟4,52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技,587,粉4천원임.

〇물 품
<단위 : 천원》

’99년도 중 감
’99년도말 현재액次 고 꿩  t l  께 게

중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9,839 49,914,499 2,309 14,633,317 680 3,023,180 11，4燃 61,524,636

물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1,4燃점에 效U524,636천원으로, •殺년도말 현재액 9,8探점 

49,914̂ 逆9천원에 비하여 ’99년도에 2309점 14,效3317천원이 중가되:익 效0점 3,後3,1歎천 

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인 잔액 비 고

907,310,167 799,583,^9 107,726,178
〇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07,花6,178 

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9회계년도 교육버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7,310,167천원이고,

총 지출이 799쟁 3,9粉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07,726,178천원으토 차인잔액 모두가 결 

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중명 

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 • 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둥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올 비롯한 제 

규정과 지방자치 단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 

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34 -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 

부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룰 지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 

에는 예산 확정시 즉시 사업올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집행잔액이 1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이 139건에 이 

르는 둥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출예산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 

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